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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플

중를은 확괴 에 대하여 매두산 동특에 결한 25o料인 땅을 할양

하도루 찰력히 요구차고 있다고 도하신를글은 보도하고 있다.削

이 보도는 영구의 r선데이 타임르J 의 보도를 일본의 r K H K.J

차송이 l969년5될 25일치 인용할으료씨 절.차된 것이다 .

이 를간 아니라 중를차 북극간에는 한국이 루릴하먼 l948년 부

터 배두산 영유문제로 의견의 차이를 보여 찰다 .

리두산출 중심한 국경분겡은 I965년에 있있으며 l968년 i2될과

l969년 3될qj도 재기되어 층적친까지 벌어릴 마 있다b) 를공의

지도는 치두산 .전.부를 중국소유로 표시하고 있으며 한편 북괴의

지도는 국경핀이 배두산 산정으로 통과하는 것으료 피어 있다!3)

이와 같이 증중과 북괴간에는 배두산을 중심한 영토분천이 계속

적으료 야기피고 있다. 키 중공과 今괴간의 국경분천을 두피. 얼

부 헤식은 @증출이 6 .25 참편.대가로서 요구하고 있다는 설파

( l) 조선일보 19 6 9 . 5 . 2 7

대한일보 19 69 - 5 . 2 7

동아일 보 19(59.5.27

(2) 대할일보 1969.5.27 시.설 및 총질하는 를중 .북괴

조선일보 1969.5.27 중종, 매두산할양 강요

(3) Guy Searls, Communist China' s Board Policy: Dragon
T h r o n e Imperialism? Current Scene (Hong Kong),
Vol. 2 , No.12, 1962, P.17.

Harold C . Hinton, Comnunist China in World Politics,
1966, P.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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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두산지인2 今괴의 이른 라 할위제 3단계션의 마지막 부분이며

북피의 극비 군사시절이 충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련의 단거

리 r미사일 .로키트J 시설이 되이 있기 때존에 중곱과 북괴간의 피

처적 분천이라는 설카 @앙즉강물의 침식작웅에 따라 생기는 시f

의 모례로 인간 분램이라는 릴 및 @이미 새료출 국겋정책이 북

피. 출공간에 징식으로 이루어친을 것이며 치근의 분정보도는 하나

의 r애드바를J 이라는 설치 있다 . . -

그러나 dq두핀.;.j 영유핀에 핀하여서는 그찰게 간단허 발해 넘길

수 없는 심각한 근제가 내? 되더 있고 동 시에 백두산과 관련된

간도지역의 및유권. 를치가 있는 것이다 率 . . .

이 글은, 비단 배두산을 증심하여 압녹강 및 두인강상의 모래

를겡만이 아니라 한중간에 장구한 세일을 두고 논쟁리 대상이 피

어 찰면 매주산과 란도치억의 영유핀준제 전만에 . 관하여 명배히

규인.찰으로씨 매두산 및 간도지역이 ..간국영토라는 것을 이 시점에

서 대한린국의 치를으로 임속히 f 외적으로 선인을 하도록 하는치

자료로 삼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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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 l 절. 백두산정계비와 백두산 리속문치

제 l 장 백두산에 대한 한.중의 인식

. 제 1 절 인두산과 찬국

I . 개국사상

우리 한국인c 백두간과의 t인을 일.리 단군으로부터 구한다 .

古朝鮮記와 삼국유사에 하느년의 아들인 찰웅이 매백산 (지출의 배

두산) 단목하체 내리 단군을 출산하였로 반군이 찰국을 다스린다

고 하고 있다 .

란군과 태인산을 일관시친 고서는 할이 있다 .

삼국유사 고조선조에 보면 고기 (方記) 를 인용하여 r 了諒를危

太情J 료는 r雄 障於太情山頂神擦樹下J 라고 하였다 .

세종설록 지리지 청앙부조에 r檀需출記言. "fSi" 降太治山料漆樹

下J 라고 했고 필마응제시주에도 r古記云. -M" 緯於太情山神指樹

下J 라고 하고 있다.li)

이 태배산이 지금의 .때두산인 것은 사가(료家) 가 증명하는 바

(4) 정인보 저 , 조선사찰구 (상)

l946, 서울신문 사, pp. 3 9 - 4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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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다.(5)

삼국사기 에는 r商句麗哉찰 北依方情山下 團號漆sJ 라 했고 통고

에는 r漆曆時 . 經指순避 ik料료高旬脣奈種 東走漆遼次 保太伯山之東北

麗與養河J(7) 라 린다. 그리고 성경통지에는 r長漆山 卽 歌諦民商

堅阿鱗 山海經不咸山 漆찰 는太白山 亦日誰太山 漆作白山J(B)이 라

하였는데 만주어로 가이린 (號請民) 은 r長J 4.j 를이고 상견 (商료)

은 r商J 이고 아린 (阿隣) t. r山J 의 뜻이각고 한다. (9)

이와 찰이 치"f산은 한국꼭 개국사장과 결를되는 산리므로 우리

4친만 국.'..의 피리체 깊허 부리 박혀었고 이 리인산c 오늘의 치두

산이찰 것이 증명피고 있다 .

2 . 백두산에 대할 인식

이씨조설의 업조는 l73) 년에 각의에시 인두산을 r를산J (宗

(.5) 정인.린 저, . 절.계 서 p p . 3 9 - 4 0 .

신채호 피, 조선상고사 )948, 를느서 관, p.38
만군의 왕경를 @ 은 지금의 할빈 燎는 안시싱 @ 은 지금의
절앙으로 보는 것이카 .

(6) 김부식 지, 상국사기 , 최치원린. 태사장
(7) 승경원편, 통고 상 찰해.E

(8) 성경통지 산천조

(9) 정차용 저
장지연 증보) 조선찰역지 권8 , 騷和3 ,고학당인때소 P.11.

정인보 저, 전.계서 p.4o



초) 으 z 규정하고 국조찰상지로시 제사를 지내기로 결좌하였다 識

그리피 찰산 부에서 8o리 릴어진 운용보의 .今쪽에 있는 망덕청에

차망을 좌이 백두산을 향해 치사를 지냈다 .(lo)

) 9 o 3 년 (광무7년) 에는 국내5악은 지정하였는데 그 체 배두산

을 측악으로 정구a. 리사를 지인다. ()l)

이와 란이 백두산은 우치 할국이 게국한 주원지다. 거룩간 뜻

을 가친 이 산에 데하여 신성함출 유지하고 기치 I.즉의 정띤에

간직하기 위하여 제사.를 지내 왔는차 오근찰치도 우리가 가장 근

임하게 부르는 국가치 첫구절에 이 i두산글 민족과 더분어 생존

해 나갈 친을 명시하고 있다. 즉 r등해를과 배두산이 마르.a

찰도록J 하는 것이 그것이다 .

그레서 우히는 및찰사라 지금이나 배두산을 한국의 조증산 (朝宗

山) a.는 진산 (鑛山) 으료 생가하여 찰다. 매두산은 할국의 찰

징이요 수호신이하. 그리므로 인두산은 할국의 불가분의 영억이피

어느 나4도 이의 영유를 구장할 수 없다 .

<lo).서 린웅 등저,. 국조보감, 영조린헤추7 될조

( ll) 피약용저 , 전계서 p . l I

- 5 -



제2 절 백두산과 를?

를 국온 고기에 백산즉수란 유?를 보고 중국의 영역은 백산(백

두산) 및..흑수(즉웅강 )9l fF?. 미.피.다는 를을 나타1고 있는데

성경통지에 의하면 r백산에는 를주이 를두 리카고 ttf라J 또 는

r백산에 가는 자는 로두 부라가 피인 은다더라J 하.는 적으로 기

록.하인 4설파 다른 막.편한 표한를을 하핀 &.다. 이 시대의. 를

국인를은 그리한 .여두산 뜨는 혹용강이 및는 글반 할고 및.었린

모양이마 .

청국은 씨4산과 인관되는 t인윤 가지핀 a.4. 만주칼록에 .t

면 다를과 찰출 청惡발상의 전설출 갖고 있다. 즉T 장백산의 등

방에 포고이산이 인고 그 산 아치에 포.는호.리란 못이 및.있차 출

이 를에 천치 3자매가. 찰욕을 하다가 맨 를의 천치가 까지가

놓고 간. 주과플 상켜 인태하어 구이5 할간는Tf 이 "T이가 애친.

가라였으며 애친.가라가 백투산 동즉피 있는 아치라성에서 주변의

지여출 다스리 국5를 만주라3 하였다교 기륵하고 됐.4.C2)

중국의 천딘는 이리한 전실을 꾸치 청료 자체의 라국사상으로

상았고 이 백두산에 대하여 한동안( 강회료 이매)音유권출 주장한

바 있다. 그리나 오늘 날에 차서 중국출 백두산? 대t.t여 7

영토의 일부라고 생가하고 있는.글 하나 찬국처렁 백두산을 국가

의 상징으로 또는 수료신으로 생가하고 및.지는 諒다.

(i2)받주 실록개권 제 .

로 계현저 .한r.외교사연구-6-
해문사 , PP. 185- 186.



제 2 장 칸 .중의 국피...l.과 무 인지 대

(완충U -'. ) 의 설치

제 l절 .한 .중간의 및 국경

천료妥.한의 결과 한.칭간에는 )627널 (인료5 )예 소위 강.;.피

템이란 한 조차을 체견하였다. 이 조약에는 r流兩團 已請和好

今後 雨團 各進約출 各全對謂......J 이라고 구피하였다. 그 리고 동 년

데 한국이 청국데 회할한 t 가운데 r......우리 나라의 지및은

구리 스스로 살며 지키고......염토플 굳게 할 것이마. 엄려를 궈

국예 끼치게 하지는 淸을 것이다J C 3 U 하고 있다. 여기서 말

하는 출강이 인7. 지역인가 하는 것을 다음 몇 증거로서 추적할

구. 있다 구

l 6 3 8 년(인조 i6면, 청숭력 3변)에 청태종출 압록강 하류데

있 는 함반에서 봉찰싱을 거쳐 출천.치인(諒場超간)데 이르는 를

에 대대적인 국정시설공시를 행하였다. 이 시실출사는 및 국경선

보다 5o리나 동즉으로 이동해서 찰은 장책이였다.(i4) 그리고 출인

D U H a l d e 는 를국지 ( Descriptlon de la chlr.a) 한 그의 피".l에

이 지방의 지도룬 치재하고 있다. 이 지도에 의하면 두만강 밖

()?) 출추관 편., 인료실를.,...인조를 년7절.l6 일 .조 .

()4). 諦漆출출 저, 란주발달라, p.3 l 9 .

. .

經驪治策 저, 백두산겅치비 , P.22.

. 小 武見芳7 논문. 동천죠. 차세지 리 제 l권 만주, P.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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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록돈을 포할하여 흑산신백7 서 보타산을 지나 압록강 상류에

들어가는 두도구 및 l 2 도구에 이르는 諸水系와 송화강의 서쪽

원류들과의 출수령 인 맥주산파, 그 지택에서 흔강본류의 서즉을 거

처 대소고하의 수원에서 압록강과 봉황성의 중간의 위치에 정설을

차어 놓고 이출 섣딘하기른 r......봉황성의 동즉에는 료선국의 서

즉 국겅이 있다J(l5)고 하였다

청국은 미 시대의 국경을 압루강과 두관강으로 할 린이 아니다 .

압록강 하류애서 봉찰산을 잇는 션천 長漸과 흑산산맥이 그 당시

의 국경설이었면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압록강과 두만강이 우리

역사장 길코 우리의 국경션으로 되어 본적이 誠었다. 압록강카

두만강을 우리 료상를은 및목과 어출란울 이용하여 자유로히 넘.나

를었고 누구小. 발리는 사람이 識어 마치 국린 하천출 릴너듯이

통과하었 인. 것이다 .

제 2 절 무인지대의 설정과 그 찰위

한 .침간에는 개국의 성역인 백두산 주변에 속된 인간를의 발자

취를 남길 수 誠다하여 봉금지역 (무인지대) 출 설;: 하여 면설을

금? 하었는'1j 그 인위
( )6)

는 이 장책과 압록강 사이차 혹산만택과

( 15) OU Halde는 강회제의 츠친으로 청국에 와서 ( 1709~17]사
를국을 측량하여 황여전람로.를 작성한 R4gis로 부린 이
고도를 .받아 r만및의 지나조.J 를 작성하였다.. 그히a 7

리 피서에 aegis가 릴제로 측량한데로 한 . 청 국경선을
계재한 핀이다 린.

( l 6 ) 이 린응은 漆田治策, 린리서, p. l8과 硝葉출吉 , 전계서
p . l 3 l 에도 인용피고 있다출

武見淸二, 전게른문피트 동일한 리응이 기록피어 있다 .

승린원 친 , 開支業考, 訓哉鑛 越週曆屋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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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만강 .사이로 규절하였다. 즉 린u Halie는 그의 진기. 저 서에서

r......만주는 딘을 중치하기 핀예 를선과 차워 이를 겅븍하였으나

그 때. 장책과 트선과의 곡경간에는 무인의 지대를 설기키로 의 정

하였다. 이.료신 국경은 조.상 점친으로써 표시한 릿이다J 라고

설인하고 및.다 .

이렇게 보면 그 당시의 힌국의 경치는 압록강이 아터라 압록강

과 를찰싱의 중간지차인 출이다. 이릿을 천받천 할만한 출를한

자료가 우리 기록에도 남아 있다 .

l73) 년애 증찰은 개우초에 수로초소 공사를 하려고 한국에 통

고해 될다 聲 이 개우초는 출황상 부근이며 초하와 원하가 합류하

는 를이며 한.청 봉금지역의 중간 지정이다. 이리한 지구적 이점

올 이용하여 도적를이 삭은 라로씨 찰 수를 행하고 및.었으보로

수로출 할시하려 한 것이다. 이에 茶裡는 김경문을 중국에 차천

t.)여 이 공사를 못 하게 하는 동시애 최랄서출 보및다.

이 회인」의 린웅출 r및날 태종문찰치 (괼자 주 청태종)는 ol

출차출 를수차고 속국을 구를하여 설책을 한 를에 경피른 찰이 버

려.사할의 접촉을 히락하지 할만다......를리나 두강이 할.류하는 7 j

검(절자 주 개우초)은 곧 우리나라의 경피지역이므로 를리 면민

중 에 성적이 거철출 자가 이 지역을 이용하여 인때한 사릴을 일 小

으킬지 모른다. 지금 만약 수로초소륜 가까운 지점인 개우초에

실림하고 를강시장4 료한 그 근처에 개설한다c 여리가지 체단이



생기지 詰으리라는 보장이 .J4J('U 치.는 3 "14 .

이 찰의에 의하먼 첨태를시대에 4책를사출 하리 이 장책과 람

록강 사이의 넓출 지억을 싱력으로 하였기 .:)문에 국경은 상결하

지 料만다 .

그 근만 o;니라 i662 년에 현출찰출 변지9 대각을 수7!하기

위하여 카의를 개치하a는치 및의구 =jf화가 rf찰피 할측강으료

씨 경게惡 라자J 고 하崙딘나 힐총찰분 rSi-U.강으로써 핀게를 하

(ia)
면 우리 할이 칭구에 귀즉천다. 애석하지 는출가J s'l. -a- *[

였다.

그리고 글 7 사 강신 oj;今종찰에게 4 린 피치피 차출에 r사절임

거시에 ....‥...앞으로 의주.에 시 책문에 이르기까지는 일행의 역원 및 .

의루 장교 '븍?? 류를... ,참4 r블장케 하든지 jt는 벌.zJ 差員을

정z.)여 .전출시린. 책문에서 심양에 이르기까지5/될 濯車로서 수틀

극고 維人근 책문 차에'피 치를시키근7: 하및 출친다J 고 하고 s.

다.() 9)이것은 ..÷44강과 책문사이는 청국치 엉로# 아닐 를.더리 린

부간의 공식적인 행사에 및.인서조. 관출치데피 용지로서 사용하자는

뜻이다.
. ..

한 9 릴간의 강를.리맹를에 r출全封誰J 이란 뜻이 데단히 막인하기

. ( )7) 실록청 천 , 및료실록 권 29, 영조7 년신해 6 월 2o일 , 23일 a .

비변사를록, 영를 7 년신해 6 0 20, 23 일.a.

숭출원 핀 , 승피원 일기, 영료 7 널신해 6 U 2 0 , 23 일.료 ,

( l8) 실록청 천 , 현중실루, 현를 3 널5 월 l7일를

(l이 실록청 편. 숙증실루 , 숙종26년 3 월 2o일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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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하지마는 한국은 압록강구 두만강을 넘지 많을 것출 약속한

것으로 해석할 수 9 고 청국은 책문 차을 넘지.詰을 것트로 약

출한 것이 범백하다. 이렇a. 하여 압록강 및 두만강과 치문 사

이가'오로지 무인지대 또는 완출지대가 된 것이다 .

(2 o )
즉 양국

간에 완출지때 또는 무인지대를 실정하여 리접적 충들을 방지 하

있템. 것이다 事

이리힌 기록를은 Du Halde의 무인지데출과 더今 접근i.情 양국

간의 찬출지대설출 정백히 하는 것이다 .

제3 절 관출지데의 유지와 딘원차 처빌

할국간에는 이 완출차데로서의 무인지대가 상찰히 오러도록 계속

피었으나 간혹 주 나라 국민중예 수찰, 保蔘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띤일자가 리피나제 되및바 두나라 핀부는 철저히 완출지

데로서 이 지역블 .유치하기 위하여 이를 박절자.를 추찰 또 는 초

찬하있인. 것이다. 리기에 그 중요한 설리t 몇가지 를인 보반

다음과 찰다 .

... . . ... .. ...

(2o) 청국은 이 지역린의 인진극 및 기타 로즉을 및流÷.
) 6 4 3 면에 이르기까지 招撫捕種 징집하였는데 찰은 여진즉이
청국으로 칸으며 이에 불응하는 자는 한국, 시에리아 를지.E

피만하여 이 지역에는 완천히 무인지대가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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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에 및는 추구비와 Ei것인 거주인아 장출 릴너 채간하다가 칭

국에 체포된 자가 36인이나 치었다. 청국으로 부인 찬중지대 로

규정한 心약을 글수하지 못하였다고 항의를 긴은 한국은 위원군수

리장, 천사 이릴기 및 만초 4 진 등을 직무 나태리로 小속하여

(2 i )
사험에 처하였다 .

외T부윤 이시술이 및사람이게 압록차글 친'7! 차) Hl-P-.S.I-.S-록 .il

가 하글 사실이 z.는베 이를이 빌5하나 ;.j 7 관리☞.j fj 만가되 었

다. 이 사친을 근고 청국이 항의할 때 릴를왕은 o.치 넘인가

서 경카하는 자가 있지마는 이깃은 일간일.:n! 일인만 사됐이 아

(22)
니다J 고 하& 다 .

강제부7. 인 하득인t 3o여면이 압록강을 를.너 찰다가 한국간리에

게 발가되어 사험 료는 유4.를 당하였고 만포침사 출찰형출 리무

린만으로 카만 당하및다 .

(23)

현종찰 l3널에는 많록강 및먼의 템길자 5 및및은 리긴하됐는데

그 요지는 주모자는 사;TE예 치하고 추종차는 업행 3차., 재및자는

( 24)
업험 5 차 4.히고 3 및7)를 피립키로 하였아 . 이것출 할월을

력4 관충지데를 유지한기 .?.l한 한국겅부의 단효한 고.치었다 .

북도인사 이우겸이 상수에서 채삼을 위한 '할철자 3o여인을 체a _

하였으나 이를이 모두 초망을 천기 애문에 하는 수 誠이 식방流

(2i) 실록청 천, 인조실극, 인조 l3 년 l)절 2o일 .조

( 22) 실록청 천, 현출설록 , 릴출 3 년를필 l6 일.조

(2 3) 현출실록 , 현출 l ) 널 9 일 25일 3 -

(24) 현찰실록 . 현종 l3 널피및 25일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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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5 취리.였인 . 그했드니 이를이 스 스 로 모여와서 울며 호소하기

를 이 지찰및익 생릴은 단지 保發예 찰려 있출 룬이다. 아무리

엄변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리a. 살기 위하여 치년에 료 강을 릴.

너가피 . 처삼하지 詰으면 안되며 정부가 강외 출입을 허가하지 많

으먼 .상수 갑산은 패지가 절. 것이하고 하였다 .

이 란볼 글은 한국정부는 l지로치를 를 수도 일고 ;L대로 계

속할 수도 流는 찰처할 처치얼다. 그리나 숙를찰은 이들의 징상

를 f 자하여 선처하도루 린릴하였마.(2l)

위원인 및 사할이 인원하여 온 천나4 사함 5밍올 살해하』.

그들이 차r 한 산삼을 때앗아 온 사결.이 E어간다. 이 때 림인

가운데 l인이 간신히 도찰차여 2o여인의 청인을 위원찰의 북준

차에 다라고 와서 항s하였고 순라장교 고여강을 잡마 인질로 하

없다 .

o. 시.건.을 위원근수 이후신2 상부인 브천하지 않고 있다가 탄

고가 란으므로 찬국정부는 역찬 김출사를 청국에 보내서 결위를

필명하고 시.과하였다.(차

청인도 이 관출치4에 들어와서 범월헝위를 하계 피었고 이에

대하여 정루에서는. 항의를 하게 치崙.다 . 즉 안복어사 정식이 시

관에서 글아차 강변의 사피을 보고한 가운데 r청인의 燎獄은 반

드시 강을 따라 막을 지어 한국인과 접근하니......우식한 천민이

(24j 숙종실루 ,속증) 9 U 1 2 U 2 6 일조

(25) 숙증설록, 숙종36 '-d 1 1월 9 일, 26일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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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이인을 ji. a 즉용을 블시하여 를를교환을 하고. 있다J 고 하였다 .

정부는 이 침인의 릴퇴를 청국에 요구하였고 따라서 찰국은 이들

(26)
은 소환해 찰다 .

F 7 # # - - . -

(26) 숙종설록, 숙종37 년3절 l3일 2 .

숭정원편, 등문피고 옹정9 년6될23일조 및 9일14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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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 정계비 의 설 및과 f 두산 귀속를제

제 l 절 T국.의 인 두 산 답 차

.청국의 . 강회제는 인두산에 한국인이 내찰간다는 정보를 를고 배

두간을 그 판도내애 편입하린고 하였라. 그 구체적인 조치는 대

청일룰지를 편찬하려 찰 때 지리가 불멍하치 애매했먼 z상지상출

화인하리는 생카으로 리두산을 답시小데 찾아 블 수 있다 .

즉 강치게는 I677널체 무묵눌로 라인금 치두산5. 위치차 통로

를 조사케 하였다. 무즉눌은 6월2일에 4발하여 .지근의 휘찰하

찰면에서 에두산정까지 조사하고 86 2i일에 돌아 찰다.(27)

청국은 토 다시 무구눌을 치두산에 보내어 제사를 지내게 하였

으며 배두산을 찰하여 매린 망제를 규린에 떠.라 지련다 .

칭국은 l684년 (강최 23 ) 에 늑출로 하여금 치두산을 要'.시

답사치 하여 그 지역의 지리를 명리히 칼려고 하였다. 즉 늑출

은 압즉강 哈면에서 인두산을 랄사해 오로다가 향국인 한득간 등

의 저격을 란아 찰사가 이루피지지 돗하고 찰았다 .(2a)

(27) 속종실록, 속중6년 2 일 22일

길릴통지 절. l , 찰기톨지 절285 , 우묵눌소주

(28) 성경통지 권 I , 숙출실록, 숙중l6년

비변사편 , 비변사등록, 속종 Io년

길지남저, 롱준관지 , 今중 )6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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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루에 릴국를. i7i l면 (강희5o) 에. 秘亮登으로 하여금 배두산

을 찰사하고 국경을 져하도록 일할적인 조치를 피하였다. 이 떼

강회제가 하할한 훈릴은 r......土門流은 장리산 (필자주 :백두산) 으

로 부터 발원하여 등낭에 향하여 를러서 바다로 들어 간다차 -Z

시남은 조설이고 동북은 를국이다J f . 되어 있었다 .

이것2 천국이 8o여년간이나 지켜 오인 완출지대 결부와 배두산

을 찰국과 아무린 상를.도 없이 일t.4적인 선언에 의라여 편입조치

를 리하리 하할릴 것이다 .

제 2 절 정계 비의 설 립

인두산활 조사하카고 릴렇을 받은 목극들 일행2 I7l2년를 될 4

일에 惡.山에 이르러 5일에 한국대표 라권과 최천하였다. 목3 등

은 6일에 필諒식 소이차, 리를관 이가, 가핀 2o인, ?바

4 0 ~ 5 0 펀, 인부 43인과 한국대표 朴權 이친부 , 군관 이의극,

순찰사는간 조대상 , 거산찰小 히향, 라난간호 '..4도상 , 역관 김

글천, 피경문 , 도자 3 인 , 부수 lo인, 말 4 I필 및 인부 4 7

인라 동도하여 치두산출 찰해 올라 간다 린 .

도를에서 산이 험6지.기 시라차리 今극등은 건로한 할국대료 박

찰차 이신부는 올라갈 수 없차 하여 동행하지 돗하도록 차여 동

(28 ')
행을 거절하였다 .

(28') 인산학피 간, 치산학보 제6a-, 1969, ,결만사핀해 행배산첩 , p. l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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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될 1)일에 드디어 매두산에 올라간는데 루극등은 배두산을 청

국영토로 편입시키라는 훈링에 다라 산차블 국경친t로 하려고 하

지 않고 찰국 즉으로 내려오면서 어느 지점을 택해 국경지정 으 로

하려고 차였다 .

5
배두산에서 남즉으르 3 - 4 리 내려와서 압록강쪽인 오른편의 수

욍을 하나 찰천하였고 토를강 즉인 핀편의 수원을 료하나 발천하

였간. 이 핀쪽 수원은 서즉으로 3o - 4o보 흐르다가 두갈래 .E

나누어지고 그 일카는 를리 서쪽 및블카 한하고. 일과는 동즉으로

를린다. 이 굴은 증게 흐르며 한 언력을 넘으면 료한 릿를이

있는치 동쪽으로 loo보를 이르러서 를간 수계와 찰라져서 를쪽으로

흐로든 것이 이곳으로 차서 합류함을 찰친하였다 .

목극들은 분수릴상치 淸아서 억간 결경를체게 말하기를 식기를

분수령이라 명정하고 이곳에 비를 세워서 국경으로 정하친다고 차

.流다. 마침 그 자리에 호람이 등 처림 토출된 바위가 하나 있

었는에 루극를은 다시 말하기를 이 산에 이 를이. 있는 것은 기

이한 일다다. 이 들로서 비석의 출石으로 하겠다. 그러면 간국

이 많은 땅을 핀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찰

그러나 .목극를은 토를강의 원류차 3o리 가찰 흐르다가 지중으

로 할린하여 절계가 분및하지 않은 점을 발.견하여 안내인 길애순

을 선두고 하 여 김응글 ,조대상을 보치 水系를 살피 보계 하였다 .

. 이들은 6o여리나 심사하고 를아와서 근은 통즉으로 계속적 으 로

흐를을 보고했다. 그라서 목극등은 들을 깎아 그 자리에 매두산

- ) 7 -



정치비를 새됐으니 그 ,.l를은 다출과 같다.(29)

情 大

. s 認 旨 烏

漆 爲 土 査 側

濯 .출 朝 筆 熊 記 的 適 撚

官 使 料 縮 료 漆 .至 官

官 軍 式 구 於 沈 種

官 蘇 - 分 審 克

金 許 寧 .請 年 水 根 堅

淸 裵. 晶 十 嶺 奉

?s Q 復 피 上 誇

通 十 gt 를.i
金 朴 濯 官 조 鳴

鹿 通 출 二 日 ifS

門 常 相 寄 東

(2?) 동활취 』.. 원편,인l3 , 접찰사청 헤링백산칩 , 칙시.회 천 ,

4 U 7 i l a , pp. 7 4 6 - 7 4 7

통를간지 권.9 숙를39년 를일)5일 3i.

작자z. 상 북로기燎원 pp. l7 - 1 8

숙증설록 숙종38 핀5일 l5일 , 5일.23일 a L

장지 핀 찰,'매두산 7jU a]-a.
7.q산학치 편, 인산학보 제 l2., 1966 대한퓨 른 4 , pp. 2 1 5 - 2 3 1

신겅존저 , 여암전.서 정.7 강억고사 신조선사간, l 9 3 9 ,

p . 5 8

정약출저, 조선강역지 절9 昭3 고하당 p .l

길노규저 , 북여오선 백두도본고 pp. 85 -8 6

정약출저 ,를헌비고. 결.36 강역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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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긱계비를에 적@ r東請流門 面雜鳴綠J 이란 규천으로 .서곡은

압루강이 국경선으z 화주's| a.3- 등족2 료준강이 국절선으로 차정

되었다 . 따라서 람록강과 봉황성 사이의 완를지 小와 배두간이 청

국체 귀속되었다. 다만 두만강 릴.너편의 란를지대는 할국으로 리

속피띤면 것이다. 찬언하면 이 배두산 정계비는 한.중 주나라

사이에시 체면펀 치초의 조약이며 이 조약은 루 나라 사이의 애

매한 국경신을 최초로 책정.한 중대한 의의를 갖를 른이다. 비록

찬국이 압록강 할.너켠의 광활한 완를지대와 치두산출 엉역 찰으로

규린했하. 찰지라도 이 이를 .즉 조약은 한중 두.나라를 구속하는

깃이다 틀 .

이 정계비로 인하여 할국및토의 광법한 지역을 상실한데 대하여

김준은 종성원수대비카라에 r불영이 @지하여 ......를향 (필자주 : 배두

간) 의 산정에 올라 선출오라의 경제를 바라보니 운편과 양관의

찰이 를i.lj가 천치라. 시친.치 이로기를 소구은 曆開團百里라 하NT

니 지금 우리나라는 日要團百星라 ......정계사에 순안 이하는 칭릴하

어 산 에 오르기 아니차Ja 강초 몇 사람간 가게 하니...... 강개졸석

하야J 심신이 불안하다 ?였다. 이 당시의 한국 임금인 속 중 은

리두산도의 어제치대 r向時를昇燎갸. 襤此雇消磨J 라 하인 개란하었

4.C30)

'.7린데 여기에서 찬 가지 할혀 를 사설이 있다. . 즉 루극들과

할국관리 사이에 세운 이 비문의 등위토문이라고 한 이 토를강은

(3o) 정익응저 조린강역지 핀 9 p.3

- l 9 -



표漆撚 또는 國淸流이 아치라 설제로 존재하는 土門s이며 이 J L

를강G 송차강의 한 상류인 것이다. 그리므로 이 土門?E은 송차강

쓰 로 .출러 를어가서 만주 출간을 청류하고 있는 것이다;.

제 3 절 石準.목리 및 土驗의 f치

록극등은 국경을 정간 후 무산으로 내리와서 거기서 다시 한국

대표와. 간나 및비의 경위를 l절한 추 r토를강은 수원지에서 심

사해 보니 수십리를 흐르다가 글이 없다. 긴리를 차려가치 비 로

z 느 .암류는 다좌 큰 강이 피더 무산L로 흐른작. 양안예 를도

流고 땅이 l인하니 7l인들이 경게가 있는 글 모르고 .7찰할 가

능성이 있으치...... 문 었는 곳에는 경고한 것을 .설람하려 사람들

에게 경계를 발리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Jc3l)고 게안하였다.

.I.:. 한즉치표 박핀4 .r......각하가 설책을 하는 를리리 관하여

제의하였는치 출간은 목천은 장구지책이 아니므로 토피를 발든치

석돈을 차든지 를차 글이 얼는 곳은 록천출 절치하는 깃이 를다

고 생각하며 를시.는 농한기 7.. 시작할 것과 청국간리의 감득여부윤

f ..l. 대해서 를.:한 바 있바. 이에 대라여 작하는 이미 정계가

친 후이니 찰사에 칭국이 감독할 절.요는 없으며 는사는 를.한 t

(3)) 숙종실록 숙증38년 를월3일, 7월2o일 , lo절 lo일 a .

동문휘고 될편 권48 적사문의입천편부가 p.7 4 4

절책편의징를 p .745

서친를저 동삽성기략 p .2 l

통문관지 숙중 38 년임진

홍세태저 치두산기 pp. 13 - 1 4

매산차회간 배산하보' 제6-B- p.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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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 아니므로 l - 2 널 걸려 찬성해도 를으니 농한기를 이용

하도록 하였으니 글사진행 과정은 매년 오는 중국사절편으로 전.달
a j 하겠다J(32)고. 피답하였다 零

6 한국은 당년 거울에 박도상 히향를으로 하여금 인간들을 다리J L

가서 설책공사를 하게 하였다. 이 중사를 하는 도중에 정계비

인의 토를강은 두딴강 상류가 아니라 송차차의 상류임이 릴배히

글어 만다. 이 절책공사를 시찰하던 홍치를의 보고를 찰경 차사

이설부가 숙종에개 상소하였는치 그 내용은 다출과 같다 찰

r... ... 지금 강원이 과인 讓認천 것출 랄만는데도 침국대표가 정

찬 것이라고 헤서 이 강치 설표한다를 하류가 저견 찰체 글어가

서 어디로 로르는지 모츠는 하편인즉 경계= 릴정을 다시 의거할

데가 없으니 후일데 찰처한 깅우가 생길 것이다, 그래시 여러

사할에게 상의하기를 이미 정해린 강원은 자의로 번경할 수가 됐

으니 하4가 어디로 .;;.지~j 단류처 이상c 設標之中 치 있어야 찰

것이다. 먼져 立碑逃로부터 사를 착수하여 위리시 부터 나우가

없고 t 이 있는 긋은 석치를 상3l 들이 없고. 나무가 었는 곳은

곡책을 설치할 것이며 치 종사는 를속하게 하는 것 및다 건고하

게 하는 것이 를을 것이라고 하니 료를 출다고 하더라J 는 것이었다?33)

이 사실이 정부치 보고되자 카의체서는 r록극글 대표가 정한

강이 비록 북쪽으로 호른다 하더라도 이로써 국경으로 친이 마땅

하다J 는 결론을 내었다.(34)

(32) (29) 와 동일

(33) 숙종실록 숙종38년 i2될 7 일.s.

(34) 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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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장 정계ui 설림후의 백두산 및

완충지 역처 리

. 제 ) 절 간충지역의 존중

) 7 l 2 널에 백두산에 정계비를 실람하여 한. 청 주나라 사치에

국경이 책겅피있으나 과거의 관치 또는 출싱에 따라 완를지역은

고데로 존중되없고 루 나라는 이 지역인에 일반인의 찰및을 여핀

히 금지 하및다 .

그 예를 ? 가지 f 어 보인 다음과 같다 .

l 7 3 l 띤(팀료7 , 창출친 9 린) 에 정출은 해구초에서 직는 배 4척,

차판션 2직을 피박시키고 를.이산의 육로초초에 인린. 관리 l핀과

린7 2o주를 이동시키는 동차에 새로출 관리 l핀과 벙 2o차을

증원시켜 이를에 주를치켰다. 이 개우초는 봉간성 이즉에 및.는

곳으로서 초하와 애하가 참류라며 여기에서 인긴 증주의 시부는

출찰성의 관한치 속하고 동부는 한곡 및로및으며 료한 양국 經類

의 및무억 장소였다 .

이 처사에 대하여 한국은 김경문을 청국씨 파견하여 항치치 하

있는데 항의문에는 r......양라 합류하는 찰은 를리 국정에 접하는

곳이료로 면인 가운데 거치G 자가 있으면 인면 일출 저지를지

모르겠다. ..........욍컨대 小리른 따르는 것이 를겠다J 고 하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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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에 데하여 청국은 이 찰의를 받고 이 출사를 증지 시켰4 .(35)

그리고 )746 년 (업로22 ) 에 천국은 또 다시 를차성 주린4 비

옥한 땅을 이출하리고 이 만면에 찰아 든 장책을 동즉으로 이동

시키리고 하였다. 즉 붕천장군 달이당가는 제우초지빙에서 무역자

및 도삼자가 우글거리고 諒으므로 여기에 초소를 주고 를히 피팀

을 증원하여 경비플 하는 동시에 명토를 차장하리 하였다 .

이에 한국은 또다시 항리하였는데 ..이린 심를소 t치는 절계내

이 및.인서 한국변제확 관계차 識기는 하다. 그리나 치금 초支를

하려는 곳이 비록 강탄이 경계가 되인 및.다고 하지4 단만이 l

- 2리에 지나지 를하니......개t로 지찰의 z초를 차지례 하리J -,3-

하였다. 이에 청국를. 장력을 리다 설람하는 공사와 초소른 두는

( 3 6 )
정체을 .중지 하였다 .

이와 찰이 백두산에 피계비를 피를고 압록강으로 국깅설으로 길

한 후애를. 3o여널간은 력시 7패데로 출차성 동천이 국경신으로 .

서 규근되있다. ÷리나 이후에 차차 청국은 딴록강과 를황성 사

이의 지억애 출.인. 한국인출 억압하고 토지를 탈취하인서 압근강까

지 장적하여 를어 장다 .

(35) 통블관지 , 영출 7 널신해 , 엉료실록 권 29, 영惡 7 년6 필 2o일 a .

동문휘고, 잉료 7 널인해 , 순문실천부사

( 3 6 ) 영惡실록 , 영조 2 2 널 4 일 l9일 a L .

통출관지 권 lo 기 년속핀 . 영조 2 2널신유

동문취고, 보피권7 , 친륭 ll 년4절 l9일 , 릴범돈절의 중지를 청

하는 상주문. 친를 ll 널7절 26일 전책의 피지른 히학하

는 장유

비변사등륵 영종 및인널4 철 l9일 .a. ,

승 정원일기 . 릴륭 ) l 널 4 절 l9일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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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간출지데 및 려두산의 귀속문제

를황성과 압차강 사이의 광찰한 지역이 l백여.널간 찬출지데로서

한9중 두나라 사이에서 찰 쥬지되어 찰다. 그5j나 백주산에 정

계비른 4i워 西崙漆錄이라 규정한 이리 및은 할충지대가 험식

상 중국영토로 되기는 하였으나 3o여년간출 과거의 관출에 따라

규를되었지 중국의 실출적인 주권행사는 하지 못하됐다 출

고리나 고 후 차차 를국이 압록강 될편 일대로 잠식하여 들어

찰다 .

백두산은 t.사 핀계미의 위치보다 복록에 출.다해조. 당를히 좋극

영토라고 주장한 수는 誠다. = . 까計은 중국이 청국의 를상 발

상지로서 중료시하여 의식적으로 천입를치룰 행하있지마는 한국조.

이 력두산을 한구의 재국 근거지로서 또는 이씨를선의 온장 발장

지로서 줌료시하지 는출 리이 諒기 때출리다 를

그 근린 아니라 한국라 중국이 』.늘는리 차서조. 이 백두산에

데하여 인즉적 사상면이나 米.는 D..즉의 수f신이라고 및학하는 면

에서는 차도를 출 수 있다. 진설로 찬국출 이 '): 7산을 한국의

료총산으로 템카하는 등시에 한국인今의 상징으로 상고 및.다 .

환를.하면 한#출 이 백두살을 때어 출고 템가할 수 인다. 한극

인즉의 재재의 마음속에 차지하고 및.는 백두산의 영상이 너무나

로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

그 중거로서는 오늘날 루리가 업숙히 부르고 있는 국가의 초

두에 r동해찰과 백두산이 마르고 찰를.록J 이라고 피어 崙.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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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것이다. 우리는 t료가 .향단피인 및는 설피출 찰탄가지 詰는

사람이 없는 등시에 =구나차 다 백두산영출에 태극기를 音으므로서

통일을 해차 한다고 굳려 .믿고 있는 것이다 출

그리나 중국이 오늘찰 백두산에 대하여 c가하는 .점은 찬국과

찰이 그템게 핀실하지는 料다.

그 9 만 아니라 한국이 때주산 피게비를 」i운 이루라 할지라포

. 백두산이 한국와 소유가 아니라고 생가해 찰 적이 誠차. 한국이

작및한 모를 지조.는 백두산상의 천지를 양단가는 선으로서 국경으

로 린하고 &.다. 일본이 작성한 한국지 를.에도 일률적으로 백두산

상의 천지로인 한.를 극린으로 하고 3.다 .

이Bj한 의미에서 한.중 국경온 특히 백주산예 관한 한 양국9

의 민즉직 강정과 관리에 의기하여 잭정되인야 하는 것이다 .

더구냐 를공이 )962린 )l될 l5일에 중 .인 국경출쟁의 해결올

t 해 치장긴 추 받표한 성핀에 의하먼 친근강린을 중요시하고 있

다. 즉 등치찰 꾸 주은차는. 아』j아, 아프리카 제국의 지죠.자에

보낸 서한 가운,.jj에 다음과 찰이 기곡하고 릴.C.).. f ......S 할이 를

찰출 때 나로서는 회람증에 제기천 공출점 또는 접근점이 다응의

여섯가지로 절른지어 졌읍터다. 출 찰방의 경계에는 "i의가 있다零

. . . . . . (要 앙국의 경치문제해결에는 히마라야산 및 가라고름산에 대

한 양국인피의 인즉강정을 고려해야 한다J(37)

(37). 외문출환사 천, 를 . 인경계문제 l963, 북경 , P . 2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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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을 고리하면 중공분 히마라야산과 가라고룸간에 치7 찰극

인의 간정 즉 이 두 산이 줌국의 &증산이며 치치 f 일fj 산이

라고 믿어 찰딘. 그. 산에 대한 중국인의 간정을 앞4i워 찰국팀 S -

로 만드는치 유리한 논거룰 차으리 한 것이다. 중공이 이리한

점을 린세우지 많리라도 를리는 백두산에 대한 우리의 강정과 관

례 매를에 를국에 넘거 를 수 誰는t 하글머 를공이 小e..한 를#

거,.ll 의하여 히마라야간과 가라고룸산을 인았기지 찰으러고 하는

라당c:.서 를리괴 백두산에 대한 주장은 더욱 굳릴해 지지 많을

수 인는 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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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편 백두산정 계비와 간도귀속문제

제l 장 지 리 적 고 찰

제 l 절 간도와 한국

한국과 백두산과의 연관은 제l편예서도 논급하였거니과 여기에서는

이씨조선과 간도지 찰과의 득수한 간계를 설및하려 한다.'

이씨조선의 개국은. 백두신에서 근원을 이를 두만강과 간도지할과

접한 관계글 갖고 있다. 용비어천가에 좌하면 이태조의 를대조인

목조는 주만강 건너편의 韓東에서 元.의 5 천료 달료.하치 (達魯花赤 )

가 되었다. 이때 이 지찰에 살면 사람들이 모두 목조를 따르게

되니 여기서부터 찰업치 피초를 이루었다고 한다崙

목조의 아들인 익료는 천를에 취임하였는데 그 위덕이 찰5 높

아 고 지한민이. 모주 흥모하게 되니 다른 천호들이 시기하여 살

해하려 했다. 이예 익조는 도망을 치다가 두만강에 이료러 치를

아 오는 적들.을 피할 긴이 있게 피어 당황하고 있을 때에 갑자

친 두만차 출이 피조가 되어 그를 피하게 하였다 한다주

이와 같은 용비어천가는 이조왕실이 확릴편 주 그 朝宗의 위용

을 꾸미기 위해 만들어린기 때문에 그대로 믿을 수 없으나 이a .

의 선조가 두만강 월릴에서 치력을 잡고 있은 릿은 사릴이며 목

조 이하의 능은이 지방에 아직까지 찰아있다. 그래서 이씨찰조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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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지 할출 .r 출2의 찰좌 J-U 촌를하였다.(37)

간도지방에는 7c良哈와 撚都里치 2대 여신부즉이 었었는치 "l

들은 차나의 국가헝태글 이루기 못한 종즉상태였으며 초렇다고 해

서 이 지역이 명국이나 한국의 길길적친 영료도 아니a 다.

제.2 i.l 간를꼭 명친

간도에 판찬 정칭은 찬즉차 중곡에피 각작 그 설을 달치하고

있다. 한국측리천는 間島. 綠島. 漆土 등 여천 가지로 표헌하는데

7 근원t 아음파. 같다. 친깨료. r s 터J실이다. r g Ej -].는 언어

학상으는. 설명한 천인데 料料 z 는 料脚아라는 뜻을 가신 r 言 터J

한 말에서 일유한다고 한다等

즉 간도란 출친은 한국말의 음역으로서 r g s J한 말에서 r 간

도J란 말로 변화해서 린긴 린이라 찰바. 고干리 수도인 r란도J

와 현로와 발해 및 述丹시대의 r極都J 틀라 마찰가지의 뜻이

내료천 말로 해석하는 것이U.(38)

또 z실에는 r轉束 J설이다 를 용비어천가에 의하면 이태조의 5

대조인 목조는 원 나라의 5천를한 터출을 하였는차 그 근거지 는

지 금 간도의 일지찰인 韓東이었다. 이 r韓流 J의 r韓 J .차가

r 津 J.자로 찰 .출 표릴주4 치에 언천가도 모르게 r간동!으로

(37).즉로.기차 事 PP. 1-2

(38) 이템도 저 국사대는 p . 5 i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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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릴하다가 4-(1 r pas J로. 적었다는 설이다. .

그7고 한국인이 개란하였다는 뜻에서 壟烏라고 한다든지 북찰에

있다는 뜻으로 良土라고 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는가 뜻에 없메어

해석하는 피 같다찰

이 이외로 를성간로. 무신간도. 회림간도. 또는 은성간도라는 용어

도 많은. 기록에서 .린이는치 이것은 출는. 무신. 최령. 료는 은성

린너편의 간도지방을 말차는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지역적 개념

이 나타나 있지 詰다會

한천으로는 중국측 자료에 의하면 이 지방올 進吉이라 하였다 찰

이것은 이 지억의 어느 산에는 남색 빛인 일갸가 솟아 만으므

로 經集恭이라고 부트다가 치에 옌지(姻集)가 엔지(延출)로 면

리기 것이라 한다. 그t고 롱침적으료. 부르고 있는 간도한 명칭

은 한국인 이범윤의 찰작이라고 한다. 즉 무산 하류의 강탄으로

부터 光奪谷 전민에 中料가 있어 토인글이 飯江 측은 撚通이라

부르고 있었다. 한인이 여피에 먼저 와서 정작을 하고 있었는리

l88l 년피 한인를이 재을활 파시 洲曆.를 형성하%l는데 )9o3년에

한국관리 이범윤o 소간국에 공문을 보낼 때에 이 강롱을 간도f

고 흔칭하여 피. 후에 간도한 병칭이 붙게 되었다는. 것이다.(39 )

토 중극의 다른설은 및본인이 한국을 벙할하고 대륙으료. 진출하

(39) 徐朧來 저 통상성친학 p . 2 3

조姜坐 저 전치서 p . l l 8

동양척식주식피사 편 간도설정 p .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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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하면서 光諒崙 이동을 등간도라 하고 피.를곡일대를 서간도라고

갈못 불N 치대적인 신펀을 하였4 때문.에 생극난 것이라고 주장

할다.(4o)

이 템침의 유해에서 본다면 다음과 같은 것을 지적찰 수 있다출

즉 천국측 자료에 의한 명침의 유래 중에서 간도란 .명칭이 .

lpo3린에 있은 이린윤의 보고서 중에서 간도라고 하였기때문에 7 7"l

찰도라z 피어 버린다를지 또는 일를이 찰국을 정복하고 난 이후

에 일본이 널E.j 피뜨린 명천이란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주

애 그러냐 하면 간도란 명칭이 i9o3년에 비로/. 생리 .난 용

어가 야니라 절핀 그 이천부터 명명되어 온 지명이기 때문이다.

7 리a 연집강이란데서 얼길로 면하여 진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小방의 자얼적 특수증조에서 멍명괴는 지명이 많기때문에 일응

타당성이 있는 설 같기도. 하다. 그러나 중국측 .스스초 그 곳 의

통 천이 간도라고 자인차면서도 인집강의 流音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연려으로 생겨 난 지멍? 대찰 료작켜 또는 관칭적 지명이라고

할 수 밖리 인다燎

한국측 자료에 치한 여러 설 가운치 글터설이나 안등설 은 모두

조상의 발상지한 를에 귀일하계 친다. 두만강이 오늘 날 우리에

게는 그릇 된 내출을 가진채 국경하천으료.서의 개념을 지니고 있

(4o) 서리동 저 동삼성라 략 p . 2 4

조業坐 저 전기서 p . l ) 8

찰조블핀통고 권 347 외교 p .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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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마는 우리 조상들은 두만강 따위가 국경하일 수는 없었면 것이

다. f콘이 개국콘 땅이 백두산이며 .이초찰면의 시초가 발동이 기

때문에 우리 조상글의 국경은 적어도 두만강은 아니었다할

이러한 의미에서 言터설 또는 알등전와설이 가치 있L 것 으 로

생각된다출

?.) 3 절 간도의 범위

간도의 법위는 일정하지 않다. l7l2널에 설림한 백두산 정계

비에 입카한 한청 국경분쟁 지점은 오늘 찰 우리가 랄고 있 는

간도의 템위 .보다 필씬 찰다. 그 백두산 정치비에는 r 동위토문

서t압록 J이라 하초으인 이 문자대로 해석하면 토문강이 송차강의

상류이므로 백두산에서 송차강과 측룡강으로 를러 까인 남만주 일

대가 포찰를. 것이다출

한침 국경를쟁시의 한국측 주람은 한국인이 많이 거주하며 간인

출유지가 많은 지금의 간도지역 일반이 지청되었다. 피리고 출위

간도릴약에 의하여 결겅된 간도는 연길. 차룡. 찰청 및 춰출힌과

안도현 일부를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할록강 건너편을 막연히 서간도라 하고 두만강 천너핀을

동간도라고도 한다. 틀간도를 다시 두개로 나누어 백두산과 출화

강 상류지찰을 동간도 서부라고 하고 두만강 대안지역블 출간도

동부라고도 한다. 이 동간도 동부지역을 일템 북간도라고도 하는

데 일반적인 개및에서꼭 간도는 이 북간도를 지청하는 것이다 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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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란도는 동일한 지역만에 한해시 불리우는 명칭이 아녀

기 때를에 그 면위를 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간

의 논쟁의 결과로는 서족 부면에는 백주산출 비롯하여 서북으로

노령산백과 차족의 老論嶺산맥올 거쳐 태정령 이서외 理春지할을

료함하는 있다 이 신맥들과 두만강 사이를 분쟁지역의 간도로

볼 수 있으며 이 인적이 30.134 천찰r키4미터J4.U

.. .. .:

(4i). 武撚를二 른문 만주루린로 세제지리 차lU P.2?0



제2 장 경제적 고찰

제)절 한국의 완를지대에의 이민공인

주란강 천터편에서도 압록강 천너편에서와 같이'완출지대를 설치하여

민간인의 .상4를 금지하여 활다. 백두산 깅게비 설림이후에 있어서

의 완충지대 보를찰 위해 양국 정부가 행한 조치를 보면 다음과

같다.

l 計 4 년 (숙중4o년 ,청강리53년)에 경핀의 건너편파 인戒의

건너릴에 를국인이 .차서 가옥을 건측하고 토지를 개간하Q 길을

닦고 있었다 .

..
ol9j 한국은 를국에 학의하여 r 옛찰부터 장구일대가 空職無人하

여우구에게는 관련되는 -일이 없었는데 .하물라 이와 ?이 가하이

접하면 치외의 사천이 없을 것이라고 보장하기 어림다.J고 하였 다.

그 린드 니 중국은 이 찰의를 찰아 드려 이를을 소관해 z4.U)

. i748린 (영조24)에 訓戒鑛 린너편외 .간도에 중국인.이 토 와

고 가옥을 것고 토지를 .개간하였는데 한국정부는 이를 항의하였 3 .

중국정부는 이들을 소환해 '칸다.(43)

(42) 동푼.휘고 今중4o 널 갑오,친피출융절린찰옥사

숙종실루 숙종4o 린 6월을사 .,8월8일 , l2될 3일조
(43) 통문관지 영종대황24년 무진

등문취고 영출24년 무신,출출융대경전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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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지역".l? 한국인 침린은 막을길이 됐을만출 심하였다.

이를을 체포하여 사형에 처하기도 하고, 이 침범사건출 막지 글
.

찰 지찰관리를출 사령 또는 카면을 시키는 둥 강력한 조치출 위

.하를 는라도 침핀사건은 막을 길이 a a 다.

."l 청범? 천이 국가의 칠저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범월사건극.

과속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안핀 이유는 4 .구인의. 절박한 사겅이

있었기 때문이다. 즉 이 절박한 사정은 주로 정게적 정치적인

컷이있다. 여 기에 앞서 말한 지리적요소와 미신적요소가 부수하게

피였다.

천치직인 요소는 이 보다 절센 이후인 2o세기에 들어와서 직

.g.했다. 일본이 한국출 침략하;a 벙할하l 되 니까 한국의 독 릴운

를자 들이 간초지찰으로 들어 찰얼 것이디 그리고 피신적인 A .

소는 정감록에 기인한 것이다. 미신을 7봉하면 』. 찰시의 한국

인들은 정감루 를의 r 구곡종어삼풍 구인출어장백 J이란 구결i 백

두산차 압록강 상류지 찰으로 해석하여 이 곳으로 옮걱찰린 것이다.( 44)

경제적인 요소로서는 찰경도 지방』 토일"i 척박찬데 반하여 간

도지할은 비옥한데 있다7 란도지할의 수획고가 한경도 지찰의 U L

것에 비하여 3배나 피었다. z리고 백두산을 비롯할 간도지찰에

는 山夢이 많이 자할고 이 .산삼이 를국 도는 일출에 찰매리어

고액의 칸을 받을 수 있는데도 범월사건의 발생은 피인찬다 주

(44) 이 사실은 지금도 제룽산 도출설을 신봉하고 그 주위 에 많

은 사할이 모여 들고 있는 사실로서도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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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분만 아니라 백주신 구린은 각종 짐승이 서식5.1여 수렵인 대

상.지로서도 적할찬 점은 찬국인을 冷혹하는 요소가 되있다.

특히 찰국인이 많이 간도지반에로 이주하게 핀 z 은 1 8 6 9 - 1 8 7 0

년 사이에 찰정도 지방예 극핀한 를린이 들은 데 있다.

이때의 차상을 길림지리기요에 기루하기를 r 출주리 죽은 시체가

길가에 즐비하였고 처와 딸을 청국인에게 찰 찰 두 되출 받고

찰아먹은 자가 찰차다 /45)U 하였다. 를년을 당찬 이 지익 사할

들은 가즉을 이골고 할을 이찰하여 간도와 노국영토로 이주해 글4# .

이 당시 諦領으로 이주찬 통계를 보면 l868널에 ) 6 5 호 였 먼

것이 i869 z에는 766호로 증가라였다고 t4.(4 6) 이것블 보 면

露領보다 가까운 간도지방에의 이주는 더今 린았울 것이 추축펀다 를

이 해에 정부에서5 R서를 내려 r 부모가 있는 나라를 버리고

및선 땅을 찾아 가는 국민을 가린해서 어리 볼 수 있느냐 JT토

하고 지방관리의 행리를 릴소하여 백성을 위무하도루 하는 고식적

인 지 시를 린렸다.(47)

그리고 l876년에는 긷유얼을 단무사예 임명하여 시정출비점출 보

정케 하였다. 그러? 정부는 이주자출 도저히 막출. 길이 없어

란를치 대에의 이주금지를 찰화하였다. 정부는 오히력 간도지 찰애의

민간인 이주를 장라하면서 경작결을 인정하고 지권을 발급하여 T지

(45) 신기석 논를 간도귀속문제연구 ,중앙대학교개교 3o.주널
기념논문집 p . 4 l

(46) 흑룡강조사사쉽 피 편 漆東淺於燎 6漆色人種料讓 F P . 1 0 9 - ) )0

(4 7 ) 규장각 편 일성루 고종 을4 l)년ll일23일조



대장을 만글며 세금까지 징수하였 다.(48 )

이와 같이 정부가 이주를 공중연히 인정하개 되자 찬국인의 이주

는 급중하게 되었다. )88) 년? 청국이 .춘.'춘에 類襲曆올 설치하여 :.

비로소 개간사무를 취급하려 하였다. 이때 청국은 간도지방에 한국

인이 이미 수천인.이 이주하여 2천硝 이상출 개간하며 상주하고 있

음 출 안고 한국정9에 항의하게 되었다.(49)

간도지방에 거주하는 찬국인의 수가 이와 같이 너우 찰으니 청

7.o:l서도 이들틀 모두 추할할 수 없있다. 그매서 i e 3 년에 청곡.

린부는 한꾹정부에 앞으로 l년내에 이를을 .모두 소찬차도록 깅.력

히 요구하는 한편 간도에 거주하는 한국인을 수찰하겠다고 종성 및

치령군에 틀고하여 찰다零

이에 비로서 간도에 및.는..한국인 .들은 천국이 두만강과 토문강

을 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게 되었디 그래서 이를은 z N 및

구편되어 오던 백두산 정계yi를 리접 할협하고 지형을 조사하여

차시 종성. 은성. 회.린 및 부산인를피 피단적으료. 간도는 한국 영

토라는 것을 를성4사 이.정래에게 호소하였다. 그 호소내 움은

r ...... 토출 本源.은 를수.링 위의.. 천계.비. 있는 곳데 있으며 이친

이 진정한 국경비다. 두만강은 이와 반대로 우리 국내제서 할원

하는 강으로써 중국이 찰친할 곳이 ?.니다. .줌국이 토문이 라고도

하고 도문이라고도 하는 것은 分界立誇를에서 발핀하는 토문과 천혀

(48) 동차속록 차서7년)o절 신사조

(49) 통운관지 권ii 기널속편 금상)8 널 신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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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두만강 .l 가르키 는 것이 다 J(5o )라는 것이다.

f 2 절 간도지방에의 찬국인 이주 밋 경작

간도지 방에로 찬국인 이 7주해 간 기록은' 다음과 같다.

i895 년의 조를우의 보료에 의하면 r 緯人移入者已過談万戶皆崙情入

之燎制 情入不漆韓人靑分之一也 J (5 4라 하였고 i897 널의 박일힌의

린고에 의하면 r 我民之所居者 無感幾十汚戶......專欲我民之力商淸撫民

刻不過十分之 - J (52) 이라고 하고 있다 . . .

여기서 한국인이 수만료 료는 및)o만호라고 표힌한.. 것은 지나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나 청.3-0) o) 한국인의 loo 분.지 l ? 는

l o 분지 l 이란 를은 압도적으로 한국인이 많았다는 것이라

이 것을 리 받침할 만한 노국측 자료차 있f

즉 노?인 조라-에가 를사보고한 .바에 의하련 찬국인 이 1-.1863 ."

년에 l3 .&의 가측적 이주자가 "포세트를에 글어 차시 정부의 허가

없이 경카에 출사하였다고 찬친 그리고 약 2o 년. 후인 l884친

에는 ! ,764立에 5,447인의 찬국농민이 3 ,35o ,치샤,J(53) ai .

료지를 점유하고 없었으며 포세트 구의 남부에는 할국인 부락.io

(5o) 漆觸治請 저 避頭山定諒料 -PP. 135-136 신7 석 편게논문 p . 4 5

(5i) 루여요선하 찰계공문고 p .9 9

(52) 북여요선하 사계공를고 p. lol

(53) i 데샤친은 i 訂 I 反 3 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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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소가 있었다J고 됐다. 그리고 이어서 r i88o 년에는 한 ,로 및

할 , 청 국경에 찰국인이 8,76o인으로 6 ,5oo 데샤친을 경작했다 .

..가라지토보 찰사찬이 조사한 1806-7편간에 이 지할에 사는 한

국인 수가 귀차인"I 16,395 인이고 미귀차인이 36,500인이라고 하

였으나 나는 미귀화인을 이에 3를을 더한 50,000인 이상이. 된다

3 생각찬다 .,(54)U 하였다.

비록 간도지할에의 통치자료가 남아 있지 않를 하더라도 이 자료

는 연혜주 보다 가찰고 를은 조전인 간도지방에의 이주자는 이 보

다 될인 찰차을 것이라고 추리된다 출

그 리고 일를주 통계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55)

한 국 인 |71.000

U U' "J jzasoj 33,.50C) |36,90o| 48,4S6] 70,698| 8 6 , 3 4 9

한 |75,1 |76,6 |81,0 |80,2 ]7S, ,48 |75 ,y5

U |24,9 |23,4 |19,0 | 19,8 \21,52 |24, 2 5

(54) 측출강 조사사및회 펀 전계서 P. 109-1 10

(55) 동양척식주식치사 편 펀계서 P. 1 11

武호芳二 전계논출 PP. 275 및 2 8 o

조친총독부 편 치근간도사정 , 1922,P. l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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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료를 보면 간도에는 한국인이 중국인 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안 수 있다. 특히) 9o7널부터 한국은 국운이 기울기 시작

하자 독람운동자 턴즉주의자 밋 애국자글이 많이 이주하게 ;a

것이디 제2차 대전시의 찬국인의 간도거주자는 i2o만인예 찰하

였다고 찬다출

Jz s)z l9l7린 헌재의 간도지방에 있어서외 한.를인의 토지경작

면적출 보면 다음과 같다.(56)

무린간도 l 회령같도 l증성간도 해란하이r
동 이 즉

북 도 소

6 , 2 7 3 3 , 9 2 2 8,761| 15,754 | 10 ,5 9 1

'를국인
331| 11,706| 1 3 . 8 3 0

b7,32' ] 96,44 9 6 , 3 o 57,OU | 43,37

3 , 7 o 4 3 , o o 5 6 , 6 3

이 도표를 보먼 최릴간도 무산간도 및 종성간도는 대다수의 경작

..출 지가 한국인의 소유로 피어 있구. 이 당사 한국인은 중국인의

소작블 많이 하고 있됐출을 간작할 때 사널상으로 한국인이 경작

하고 있은 면적은 이것을 필핀 능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를

이와 같이 간도지방에는 많은 한국인이 린터가서 차간하였고 따

(56) 동양척식주식치사 편 천계서 p . 2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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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한국관청으로 부터 지t을 찰아 출찰c활을 하됐카.(57)

간도치 역 에 한국인이 찰은 이유를 考게적 요인이 제일 를요하지마..=..

마는 한국겅부가 이주를 공인하게 된 사유데는 이 지역에 대한

영토적 의식이 작웅한 것미다 출

한 , 중간의 崙은 완를지대중 압루강 건너편은 중국영으로 '띤어간

지 오치펀 사린은 한국정부로 하여금 이 砂도지역에꼭 영료적 의

식을 꼭4f!한 계기를 주게된 것이다 幣

(57) 조燕要 저 東料九찰地誌 ( - )

. 중화문화를찰사엄위원좌펀 .민국 45 년 p .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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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3 장 간도귀속글제의 발단

제 l 결 어윤줌의 를제 제기

어출출인 서북경차사로서 경원에 머물다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간도에 거주하릴 한극인를이 정계; 와 지형을 조사하고 들아와 서

토문강이 진정한 국경이지 두만강리 국경이 아니라는 보고를 종성

부사o.I게 차 사실을 안게 피었다 찰

그리서 어윤중은 민간인 진술을 그대로 신빙한 수가 됐어서

l883 년에 출성인 김우식출 시커 정계비와 분계江源을 조사해 s .

도록 시켰다. 길우식의 보고는 과연 민간인들이 말하는 바와 같

은 내용이t4.U8)

미 보고로써 확증을 가진 어윤중은 종성부사 이정레로 하여금

돈차릴9i 조회케 하여 토문강이 한천국경임을 주장치 하였 다. 즉

그 조회문은 r...... 우리들미 재간d고 없는 곳은 토문강 이남o:다

. . . . . . . . . 우리는 토문강으로써 결계로 구고 리에 있는 두만강을 지켜

찰으며 토문강과 두만강의 사이는 찰지로 남걱 두었다. ...... 강피

! 임진년에 목극등이 토문강으로피 결계로 하여 동리로문 서위압루 이

라는 비찰출 세원다 찰

근래에 를릴대 길릴장군은 우리나라에 공문을 보내어 토.문강

(58) 북여a선 하 람계공문고

정약웅 저 전치서 절9 백두간정계고 -P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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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과 이서의 한구인올 소찬시킨다고 한다. 이것은 를i.릴이

두만강과 토문강을 오인하고. .있는 것이다 J 고 하여 토출강을

경계선히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r ...--&.찰성 밖은 찰

지였었지마는 압찰강에 이르는 곳에. 초f를 두었는리 만약 주w

으 로 서 토문미라7. 한다면 ??은 피 간도지방에는 초소를 주지 .

않았느 냐? J료 차였다諒 이것은 .압록강 밖은 정계비인 서위압록

이라는 내출과 중국이 실결적으로 개척출.먼저. 하였다는 .리유로

리의출. 게기치 않으나 토문.강 이남만은 정계.비에 등위토문이 라고

되어 인한 뿐만 아니라 ?를이 실질적으로 먼저 해척하고 또한

주민의 린를찰이 한국인이란 이를로 한를영토라고. 구 장하였 린 것

이다.(5 9)

.. ... Nj2 절 한국정부의 주잣

어윤증은 다시 치출에 .올라 와서 이사를을 7부에 보고하고

토출7 국경실을..찰국겅부? 정식으로 주장찬 ? 을 린 의차였라출

이에 고출왕은 중국에 대하여 간도.가 한국영토임을 주강하7..

공문을 보및는네 그 내용은 다음카 같다.

r 한국은 됐리 토를찰으로써 .릴계.s. .하여 찰다. 강피 5l.년

에 목극둥이 출수릴상에 비석울 세우고 토문강으로써 릴계로

.諒9) 북여요선 차 찰계공문

청약용 저 린치서 찰9 ?주산정치고 P P . 5 - 6



차였다. 한국은 .토를강 이찰을 비워서 린민이 근어 4.U1 /'찰?j

는 천울 출지하였으나 글린? 차.? 변민이 t計가 .?고 .있나.

이것은 우리 백성이 우리얼토에 린5하는 것이? 아루린 한z

찰 수 를다J고 하여 간도에 거구하는 한국인을 추차하리는 청국의

처사를 비찰하고 토문강 이남이 한국영토란 것을 강력하체 주간하

였다. . :

그리고 리어서 .r ......경제가 분명치 못하면 후일에 차국인 사이

에 좌.출이 그치지 않을 것인니 마땅히 한만 .료사합치 를겠4 J a

하여 대표자를 보내어 곁계를 조사하여 찰릴히 할 것을 제'.;.하였

다.( 6o)

이에 대하여 청국의. 이출장온 l885 년? 핀.국에 때하여. 간도에
.

있는 찬국인출 소환해 갈 .것출 요구하고 r ......한국인이 한국찰차.

서 사는 것이 마찰하다 하니 이것은 전루 상치피는 는치디

부 를 사건은 출포하여 정차히 조사. 할 것이?. 한국.왕은 신

록히 상할한 간리를 차천 할 것J.?) )을 료구 하였다.

한편 이출장은. 길6지1.:L관에게도 겯계를 조사하여 분및히 괴리하

도 루 및령라됐다 출

. ...

이에 한국의 외무대린 길윤식은 공.문으로서 r ......찰시 9 년가을에

기한을 정하여 소찬하려고 하는데 를민의 호소에 의하련. .7.곳

(6o)養를團治策 저 전계서 P P . 1 4 3 - 1 4 4

!6)) 통문관지 권i2 피년속편 금상22 린을유

崔i關治漆 저 린씨사' PP. 143-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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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자주 란도 )온 길린곁제가 아인라 조.?영토이며 비와 지도치.

있어 중거가 된다. ...... 안변부사 이중小를 파천하여 토문감 계사

로 하니 ...... 강계의 정찰형상을 심란하면 스스로 해범될 것이다J

3(62) 톨a 4었다 출

제 3 절 2,西綠昇談料

위에서 할힌 바차 같치 백두신 릴제비에 기루된 r 등위트문 J 치

란 것으포 .인한 해석차이로 한침 두 나라는 이출 조사 하기 위

하여 대표플 파견.하여 i885년 9 될 3o일 부터 l2일 3일 사

6lq) 할사를 하며 3피에 걸친 리람을 하게 괴었다. 한국측 대

표 로 는 치중하(.반변부사) 가 임명되고 청국측 대표로는 7i옥, 가지

계 들치 임멍 되었라 每

두 나라 대표가 회의 력두부터 의펀이 맞지 많아 회좌는 천.s.

낙관찰 수 없게 되었다. .

즉 한국측 대표는 백두신에 성계비가 있으인 이글 정화히 조사

찰으료.N 감계하려 하고 청국측 대표는 도출강 (주만강) 리 국결임

이 병백하니 다만 월류지방애 있어서의 본류를 찾아 결정하면 천
.'.:

다고 닻린인 것이다 .

이러찰 내용으로 두 小라 대표는 공박하다가 결말을 못보고 서로..

자국의 주장을 상대국 대표에게. 를서로 조최하였다. . . :.)i

(62) 통문관지 괼 l 2 기딘속편 금상22 년 는유aL



.중국 대표가. 한국 대표에게 전한 주장은 다음과 같다출

r 청국은 귀국의 두 차례에 걸친 리사에 재정을 아끼지 않고

장수에 할하여 보호하였다. 신하된 자로서 어떻게 하여 찰사하고

보은하려 하는가? 치 지찰이 과얼 한국 땅린면 '청국이 영a. 때

문에 어리 이 구구한 필른을 하겠는가? 비석은 사천을 기록하는

것이지 분계를 증거찰에 만즉하지 않다. 도문강이 철얼의 경게임

은 우리나찰의 고전에 명백하다. 귀국이 이치상으로는 찰 믓 Ta

. 줄. 안지않느라? 백두간에 발원하는 도문강으초씨 경계료. 할 것을

결정한 다음에 越藝民을 보호할 것을 제안하면 모르거니와 전과

같이 사출을 가리리 말이라고 하고 두만리란 주 글자로써 일시적

인 흔란을 일으킨다면 과오를 범하게 될 피이다 J(63)

이에 대한 찰국대표의 반박은 다음과 같다聲

r 청국 찰제가 개정올 아끼지 많고 우리 나라를 보료한 은헤는

핀국민이 영원토록 잊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명릴을 받아

조사하려 함은 오로지 비가 어디에 인으며 퇴가 어느 찰할에 있

으며 물이 어느 차향으로 흐르는가를 조사하려는 것이다 출

찬번 상세히 초사하여 우리 주장이 모순이 없고 거것이 아님을

할히러 하는 것 뿐이지 찰발 자욱의 영토도 찰 내려 하는 것 은

아니다. 두만강 역시 백주산의 한 골자천에서 발원하여 우리

(63) 백산착피 간 백산학보 제4-a , 1968 ,감계사를당 P P . 2 5 7 - 2 5 9

문답 기 교섭아문상 P P . 262-263

신피석 펀계른문 p . 4 8

養를圖治策 전계서 p . l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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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치지를 흐른다. 두만리란 강템은 우리의 찰언이다. 지출

조사하리는 것은 토문이다 그리고 천국온 토를과 도문을 른동하

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 사찰이 이를 들으면 놀란다.. .

오라출관 목극등이 4'를 제워 r동위토분 J이라 하였다. .동구

수원을 따라 내려..4면 주 벽이. 찰과 같이 치속피어 있.4 곳이

있다. 그러므로 4 리.나라사람은 이 강을 토문강이라 하고 지

금 치 인르기까지 편해져 내린 출다. 반약 두만으로씨 로문치라

한 다면 동위토분의 뜻과 부함하지 찰는다. .그천은 그 발원리 핀

연 碑推와 관계 없= 까할리다. 그리료 좌우출 바라보면 .구린 燎諒

이 화연하다. 동t. 구린으로 부 터 f 려 가.면 적퇴와. 토치가 있

다: 이 것이 우리가 주만이 국경이. 아니라는 .근거로 한.4 JU4)
이와 같이 제l.차 회찰에서는 토를강과 두만강이 동일찬 강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로 논의하며 절른을 네리지 못 하였디 .를린치

치 토를강과 두만강은 사설상 다른 강이며 이 로분강은 출라강의

간 상류인 천이하. 그래서 찰국대표는 두만강이 아딘 토출강이

따로 있라는 친차.,백두신 징제비에 는 r동위토근J이라는 를 가가

있다는 천을 확인 한 다음 반일에 이를 시인하게 되면 송화강.

.')]'EM U."] 논의의 대찰이 필 f이라는 烈출 깨랄z 이근 일부

러 묵살하려고 하여 토문 즉 두만이라고 주차하게 친.것치다.

T al;a io절 6일 인후의 게2차 회함아서 중국대표는 碑準濯를

(64) 백산학회간 전계서 출답기 P P . 2 6 3 - 2 6 5

신기석 펀계른를. PP. 48-49 畢寧찰? .를계서 '--''' ,



誠을- 주장하였다. 이들의 주장은 r 를핀대 비는 백여근에 를과한

것이라 하리 어리 사할이 이 것을 출길이 없었겠느냐? ...... 비

얼에 석퇴차 q천이 있다고 하나 다 인력으로써 만든 것이다 等

그 후 2백편이 지났는치 어리 목책리 씨린 많았을 것이떠 후

에 새로 설치하였다면 두 나라에서 공문으로써 조피하였를 것인치

킨릴좌 출춘에는 그 기록이 없을 수 있는가7 ..J라는 깃이었다.

리에 대한 할국대표의 주장은 r 비를 .이통시릿다는 것은 뜻밖

의 말인다 설사 비를 출길 辛 있다하더라도 토퇴와 석피.s.

崙긴 수 있을 f인가? 그리a 석퇴 위q!는 .나t가 자생?여 ?

씨 아람드리가 피어 었지 않은가? 딴약 를긴다면 를T..의 인부가

소요피었을 터인치 귀국의 사냥운이 백두산에 .내찰하는 자? ;i*l

지 않는데 이런 사싣을 본 사람이 있다던 중거를 제시하라 J(i5 )

-a. 하였다.

주 .-i차대포는 이상과 같리 차우다가 를극의 인력으로
.

#만강.

상류와 .토문강 주변출 조사하고 나서 i) 필 27일부터 제 3 차

회담이 시작되였다. 이 때에 중국대?는 인문의 r 동위.토문 J은

실제 지행가 부장하는 천을 발견하고 이를 변멍 할.길이 없.어

7 - 7 # . .7

(65) 백산학희간 백산학보 제2a., 1967. 토문감계 별단 P P . 1 7 0 -

i7i. 백산학치간 .백산학보 제4 호 문찰기 Tp. 2 6 5 - 2 6 7

신기석 핀계른문 할r. 49 -50 漆圖治策 전체서 P P . 1 5 9 - 1 6 4

백산학희 간 백산하보 제2호 토문.강제가실 . . .. .. .

감치사 이중하 은유차계 p.)7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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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백두산 정계비 는인설출 내세친다 를

즉 중국대표는 r 정계비에 관한 .기록은 청국에 없으므로 린빙하

피 어린다. 이 비는 됫 사람의 漆作이 아니면 당년의 착오다 출

오라출관은 강피시 대의 관리인치 당시 오라아출에는 消洲支이 있

를다. 그러므로. 그 찰시에 비를 세됐다면 그 비에는 撚韓 양문

자로씨 릿출 것인데 이 비에 만루문자가 한자도 없바는 천은 의

딘할 친때요천리다. 리 비문의 年理이 책편이 넘어 비.바찰에

상하지 있9 수 없는차 지금 보니 단얼z 완연하터 7 것이 의심

할 들째 요건이다. 입인처가 강핀과 부할하지 많고 남쪽으로

4 o 리나 및ci진 소백산 를카의 물도 블화강으로 들어 가는리 T

r 등위토출J이란 어디 있는가 하는 천히 의심할 세째 요건이다 J

고 하였다 출

이애 한국 대표의 주장은 다음과 같만다 출

r 겅계치 J에 관힌 기5이 청국애 流어 신빙하피 리릴다 하니

우리 나라에 목극등의 주문출 fij껴글은 긴이 및어 일람에 제공하

니 조회하라. 당년의 착오한 피은 말이 안핀다. 후인 위직설-E-

찰이 안된다.. 비면데 만루문자가 없다 하여 의심하는 것은 의좌

의 주장이다. 릴국이 재국이체 우리 나라와의 교찰 공문에 만주

문자출 撚지 않았으려 차주에 있는 상천도 비석에도 만주문자는

없다. 비면의 글자가 상하지 많았다는 것은 의심을 하기 위한

것이다. .i7o린.간에 어리 상할리 있는가? 단지 토문강의 수류

가 송화강으로 들어 가서 구획올 지을 수 없으나 및날의 일은

- 4 8 -



받 도 리가 됐다.(6 6)

이 것을 보면. 찰국차표는 ..떠추산 정계비도 하나의 조악으로 보

고 이를 시행해차 한다고 끝까지 주장하였고 중국대표는 r 査勸조

流說J을 주장하다가 r 碑準移粒談 로 수정하더터 이 이출들이 근

거가 박약하게 피니라 r定界碑崙認談 J로 발전하1 그들의 주장이

갈황질찰하였다. 그러나 이중하 대료가 토문강을 국경치라고 주장

하였으나 토t강 이하의 송차강과의 찰계출 명백히 하지를 못 하

였다.

재4 절 丁亥찰계 담판

을유감치 찰판이 실매로 들아 .간 리애 를국은 한국에 다시 국

경t담판을 할 것울 제안하여 )887널 4 필 i8일 부터 )887년

5 월 l8 일까지 국경최담이 재개 되었다. 이를 정해감게담판이하

한다.

이때좌 한국은 중국의 세력 밑에 있있기 때문에 국경문제는 대

등찬 관게 속에서 다루어지지를 못 하였다 를

회의의 처움부터 중국대표 덕옥. .진영 및 할랑 등은 한국대 표

이중하에게 위혀으로 대하찬 두만강 상류 조사를 하기로 일방적으

로 결린하였디 중국때료인 조회는 다옴과 같았라 .

(66) 백산학회 간 백간하보 제4 호 문답기 PP. 271-272

漆讀治漆 전계서 P P . 1 8 3 - 1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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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충리각국사무아문 으로부터의 공한에 길릴차 조선과의 경피t .

聾心 이동 녹돈도에 4 르.기까지는 도를강외 天燕界限? 있어 조글

도 의문이 諒으나 무산 "j.서 분수린 .찰의 입비처 까치가 분명치

않기 때문에 위 원을 파견하여 입회조사 할 것에 대t여 개가가

있었으니 명령올 알려서 철극d 조사 할 를리다J ( U 하였다.

이에 찬국대표는 갑신정변 이후에 있어서의 중국 ;군대 A 한국진

주 및 a세거의 행괘 를출 고려찬 나머지 를국대표예게 寧理가

통하지 않을 인을 깨닫고 피당을 어찰게 하린지 유산시릴 궁리부

터 하였다. 그매서 한국대표는 증국이 주만강 상는중의 제일 U

쪽에 있는 石乙水로서 국경선으로 하자는데 때하여 백두신 정a ly j

의 정당성을 논의하면서도 중국이 수락하지 많을 것으로 찬단한

두만강 상류중 제4 북쪽에 있는 紅초水로써 국경선4로 하여파

한 다고 차였다.(68 )

치와 같이 할중 대표는 이 정해할찰에서도 아무린 결른를 내지

못 하였다. 이를하 차표가 경Jll비.와 석리의 .정당성을 주 장한 것

. 은 를으나 다만 를국의 압럭에 못 견디어 흥토수설을 주장를 것

은 유감히 었다찰

그 후에 한국정부는 원세게를 통하여 정해담판에서 주장한 한즉

대표 의 의긴이 정부의 출렇과는 관계 slol 증극정부의 압력에 의한

(<7) 백산학피간 백산차보 제2호 조회담초 PP.192-2)0

신기씨 .펀계른문 PP. 60-69

(68) 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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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리라 하여 위소하고 다시 감제를 계속할 것을 요청하였다 출

그러나 청국은 r 백주신 감계의 린은 한국이 다른 의천이 있으

면 를리사 무아문에 신청하이 처리할 것이다J고 최담하였다.(69)

.;. .

.. . . ..

((S9)1SBSSE U U M P P . 2 2 9 - 2 4 1

- 5 l -



제린장 간도에 었어기 한.중의 경쟁적

행정 조 치

7ij ) 절 중?의 조치

중국은 한국과 )7세기부터 간도지방에 무인정책 (간.충지대 ) 을

.씨 오다가 l7)2린.에 백두산에 정계비를 세워 국김을 압록강과

토출강으로씨 책정하였다. 그 후에도 무인정책을 계今적으로 써

오다가 릴찰긱으로 중국은 l8<7년에 기 무인정책을 페기하고 중

국인의 간도지할 이주를 히가하였다 출

그리고 l88l 년에 간도에 돈차현을 설치하고 중국인에게 게간을

장려하였다. 이 에에 이 간도치의 많은 한국인리 농사를 것"

있는.것을 발편하r 할국 정부에 소찬을 요구하였다. .함은 전술한

바와 같라準

한를 찰계담만이 실피로 플아가자 중국은 i896 년에 란도지 sh ql

혀정구역을 회정하漆다출

즉 중국은 ?l도.를 4 대보로 나누고 3 9 사를 두어 사에 는약杜

長을 두었다. i9o3년에 청국은 국자가에 연길청을 두고 太流子

에 분찰경력庶을 두어 지찰행겅 사무를 시작하였다 準

) 9 o 3 널에 주한 중국공사 허태신은 란도에 있는 한국관리사

히범출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_ 5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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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한국의 조치

찬국은 를국파 l7세기부터 간도지역을 반출지대 (무인치대 ) 로

유지체 찰으구 l7l2년예 백주간에 정제비를 세위 토찰강으료.치

국경출 정하였다.

어 이후에도 완충지대로서 이 지역에 인간인의 출입을 금지하였으

4 i 8 6 0 년 겅데 생활처를 찾아. 글어가는 유민을 막을 길이 없

어 이글을 묵인하였다가 뒤에 찰경도 관찰사의 소간하에 두 7!로

걸정하였다. 그해서 간도내에서 경곽하는 한국인에재 토지경작권을

인정하는 地券를 발부하고 地籍諒.도 .작릿하었 다출

그 후 )883 년에 중국에 뒤이어 정식으료. 간도지란의 對禁정해

을 해제하였으며 l885린에는 를국에게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어

로출강이 한중 국경선임을통고하고 만일예 이의가 있으면 릴지調査

를 하는 등시피 담찰을 하자고 제안하였다 찰

l 8 8 5 널파 )887인 두 차레의 국경담찰이 절패로 들아 가자

한국은 군리를 두만차 연만에 주글시켜 간도에 있는 한국인을 보

호하며 중국천 간십을 배제하려 하였다. l9o) 널 3 월에는 適界

諒漆署를 최렁에 설치하고 무산 및 출성에 분서를 두어 간도에

있는 할국인의 보호에 템 보며 소송사무를 위주로 하었다.

이 때 한국은 간도지역올 .담당한 군수를에게 간도에 있는 한7.

戶漆와 토지 절각 면걱을 조사케하었는치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출

은성간도에는 諸4호(청은 3o호)가 ]io結 8i負 )束을, 를성

간도에는 53流 65氣 2東출,무산란도에는 i,i62戶가 2 6 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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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9 를를 그리고 경일간도에 L ? 8 o 戶사 i27結 )o眞를 경작하고

있었른 지직부에 출루이 sja 다.( 7o)

i9o2 널.i. 는 이템.윤출 간도관찰사로 임명하여 간도에 과를하여

한국인의 보호와 효구의 조사 를치 릿다準 )9o3년에는 겅부가 다시

이범윤를. 간도관리사로 주Q하여 란도의 7적을 정리하고 세금올

징수하z록 하여z..권4사i 신릴적으로 린하였다. 이러는 동안에

도 증국은 간도에 .있4 44인블 괴출El떠 중국이 ?패를 7리니

까동U'"' n (M 는讓山努f狀長小 무산군수 둥은 군대를 이들고

간s에 를어 가서 중국6과 교4까지 한? 있라. . .

i 9 o 2 년 6 절 25일에 이및윤은 간도 차지할의 호구와 재산을

조사小여 .i9o3년 5필까지 호적루 52천출 릴제하고 한인所有의 .

부동산 3,674,496원 34전출 조사하였다.

그리고 증국의 행애가 날이. 갈수록 심하여지니 이범출은 한국정

부리 군대른 요친차는 한편 스 스 료 . 간토에 있는 @국청 널을 모천

라여 포대를 료직차출으며 모자산 .마안산 및 두도구에 養찰을 할

를어 한민보초를 위해 군대촌련을 시릴다. .

이러는 한편할국정부는 다시주한중국중사 허태신에게 간도는

한국영 토이며 차라서 한국인이 이미수만인이 거주하.a 있는'1: T

76l 불법.적으로 간도에서 주절행사를 하려 하고 있으터 이를

(7o) 백산학회 간 백산학보 제5S- , 1968 , 간도거 민

藝開朧冊(U.~) PP. 2 56-270



철최하도록 요구하었다.(71.) 이 한국의 요청을 받은 를국은 19o4

년 3 월 l6 일에 공출으효써 r 이범윤을 간도에서 소만시키는 동시

에 아출러 理江한 ?대출 두만강 右岸에 칠수시리고 대표를 카절.

하여 경계를 천정할 것J을 회할해 간다. 이N한 중국의 태도는

과거의 출유 a.는 정해린의 감계담찰 때와는 찰'이하게 다른 태도.

였으며 이것은 일노천쟁이. 일어찰 루이기 때문에 출전파 같이 강

압적인 태도는 더 취찰 수 없게 되어 있은 린정을 잘 표시하

는 것이다 雌

그래서 등 년 6원 i5일에 한국의 치금융과 김템약 (한국문계관

겸겅무관) 를를국의 진작언과 호서갑차 할께 정부의 아무린 전

권위임도 됐.이 간도문계에 관하식 일종의 찰의를 보란다 이것은

국제정세4 今잡할 뿐만 아니라 한를 양 국민이 자주 출듈이 일

어 나너까 련지 책임자로서 일시적인 해겯책으로서 주선한 것이지

아무런 구今력을 갖는씨절의 것은 아니였다. -2. a)4 그 할의 내

출은 다음과 같다.

()) Q ,국의 경계는 위선 백두산 料誇를 료준으로 하나 양국

정부가 대료글 카견하여 릴의하여 를청키료. 한다.

(2) 이및윤이 북간도를 관리함은 중국정부는 인정하지 a는다 란

것이다.

(7i) 漆識漆策 저 전제서 P P . 2 2 9 - 2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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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윤은 이 이후에 노국측데 가찰하여 대일천쟁출 하게 피었고(72)

이 이후 한등만 간도분쟁은 표면차 되지 않만다.( 73)

(72) 통일보 , 1969 . 6 . 10,5면 절출일 른문

를공이 백두산출 달라다니 . 麗

(73)縮理治誰 저 진계서 P P . 2 4 6 - 2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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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찰도릴차의 체절

제 ) 절 일본의 간도문제 개입

일본이 料露전쟁을 숭리로 이찰고 만 후예 l9o5널 ) l 원 l 7

일에 라위 을사보호조 약을 체결하여 한국의 외교절을 할취하여 찰

다. 외교권을 할리 당? 한국은 )9o6년 lo원에 통감에게 간

도에 거주하는 한국인블 보호해 줄 것을 의피하였다 .

이 의뢰를 받은 릴본은 간도메 통감부 파출스글 설치하고 구讚

通인 淸蘿季次郎 구차글 간도파출소 소장에 임명하였다. 그러는

한편 일븐은 중국에 r 간도가 중극영토인지 그렇지 않으면 찬극영

.토인지 오린동인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으나 그곳치 한국주민

lo만여의 생명과 재산을 보료하기 위히.여 J
( 74)

일본이 官更출

카견한다는 요지의 공를서를 발송차였다 구 .

그리고 .그 루에 통감부는 간도가 한국영토임을 차인하고 간도를

북도스 .회령간도. 종성간도 및 무산간도의 4구로 나누초 기기데

도사장 l명인을 두를 다시 이를 4 l사로 나누어 카사에 사장

l 인인을 두며 이를 2 9 o출으로 나누어 각출에 촌장 l 명인을 두

있다.(74') 또 중요지정에 헌범를견초를 설치하고 이에 한국 경찰

관을 매치시誰다. 신출평 국자가 .두도만. 호천료. 우적동 .조양친 .

f4) 漆諸治策 저 전게서 p. 25 o

c?4') 漆歸治策 저 間島問題o 團原 p.29

여산학치 간 백산차보 제6a- PP. 195 - 199 및 P . 2 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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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

(75)
및..복사평 등 l4개스에도 분견초를 두있다 .

이찬 같z.j 일칭간에는 간도들제를 두호 다투다가 l9o6년 8 원
.

부터 일본공사 출集院漆출과 중극대표 梁練産 사이데 템상이 면어

천 다.

4,2절인 중 양국의 주장

l . 일본의 구잡

인본이 간도기. .찰국 영토E.j.고 주찰한 요지는 다음과 같다.

川 깅백산, 백주산 일대는 본래 한 . 중 할국의 받간지로서 중

국영토인지 한국영토인지 팀는하지 않만기 체출에 증국은 곡.극를을

파견하여 한국대표와 함께 분수령상에 비를 세워 주일의 증거로

삼으인 및.으으로 그 비가 정계석인 린은 각찰의 .층거와 함해 명

백하 7 .

. (2) 백두산 분수령에 미를 세운 를에 설계로 를즉으.및 흐르는

二二三)C)1. 인어 이글 토플강이라 한라. 이 福求는 碑面의 글자와

부합한다. 를국온 이 실제의 지헝을 인겅하차 않고 박인히 두만

과 토문이 동일한 강이? 함출 할절이다.

(3) .강치 5 0 id a) 上論는 중극의 독랄애. 출카하다. 중국의

득단은 한l출 구속하지 됫한다.. 중국은 강희 5 o년 부 터 光 諸

(75) 王業 生 저 六十準流 中團출 日本 제5 U a r . i3 3

신기석 전게논춘 p .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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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널에 이르기까지 약 2백널간에 걸쳐 두 나라가 도존강출 지켜

극경출겡이 없었기 때른예 즉만이 아터라고 하나 소위 2 택린간

주사하였다 함은 焉權의 料約 (철자. 주 i636널의 차약)출 즌중

한 절과이지 간도가 중국영초였피 bl글이 아인다. 두단강은 대체

로 .동북으로 흐르며 동남으로 흐로근 부분은 강구의 .소부분에 지

나지 崙는치 상유에 r향동남류입해 J (向東南流入諒)한 것은 사실

과 다르며 r西消崙朝鮮 素綠崙 中團 J이차 것은 .루의미 하다.

(사 광서 8 년 출필 i2 일의 한국차 警文애 .r 제방은 를국파 .

중외 일가로...... 대소 雨界는 원치 천간의 토윤강이며 길림과 凉

漆平安에 속한다 J고 한 말을 원용차여 출국를 한구도 이미 토른

과 '두할출 동일한 강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를장하나 두간강은 령

안도에 속하지 않는 것라다. 그러므로 료준이라는 것은 지리차

마땅히 토른강임이 맞는 것이며 토문과 두단이 동일할 강이 아석

라는 만증oi 다 .

(5) 찰서 )i 널에 간극찰의 공를메 료른강 이찰은 할국의 땅

이나 변인의 소요가 중국에 시료러출 것을 .생각하여 토글 이남블

비워서 백성들리 출임을 금지하였다고 하였음은 간국이 그 때부더

간도를 엉토로서 주장하여 온 중거다 구

(6) 중극은 황서 )i 년 c절자 주 i885 ) 의 지도로써 토문은

. 두단이 라고 주장하나 그 지도에는 두란강으로l 경게를 한다는 기

록이 없을 분딴 아니라 이 때 한국대표 이중하가 토誇경계설을

강경하게 주장한 것은 광서 )2 린의 공준과 출유글랄기에 멍백하

인 그 지도로서 토를은 두인이한 논거로 할 아무런 이유도 있라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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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토른이린 및천이 힌부라 띤띤으Q. 주만 要.는 도류과 찰은

강이 아및은 명국의 정통년간에 편찬하」. 가첨띤간에 를수한 및漆

誌에도 보인다. 거기에는 토글은 수원을 장백산 복즉의 쥬산에서

발하여 차차강에 들어 간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 치체 수루된

지도의 토漆강 위치는 한국이 여태껏 주장하어 온 료른강과 부찰

한다. 이것이 료는이란 명칭이 엔찰부미 있은 것치터 두만 要.는

도른과 란계 없아를 증거인 것치다. 한구치 구장은 출국의 고적

에 맞주어 보아도 틀림이 됐마 .

(B) (가) 率童要는 광서 l]널 담관 때 료.i;..찰설찰 주강하여 루

산 이라의 두만강트로리 국경이라피. 인릴하피 않간을 근만 아인파

l ) 넌.의 총리아금의 .주글은 아무린 근거 없는 것이다.

(나) 광서 )3넌의 담판은 완전치 국경을 결정하는피까지 이르

지 많았고 중도에서 그했기 때른에 앙국이 어터한 제안을 하였거

나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다 .

側 광서 29 년에 한극정부는 '.l 범글춘 인도찰리사로시 그글체

파피하여 다시 극경 담판* 제인차였다. 業後奪程 .제l조 및 경

성주재 히긍사의 광서 3o년 6및 2 일의 공誇에 의차인. 중국의

뜻은 단지 撚士 .石乙의 二;k를 조사하리는데 있지 않음이 명택하

다. s . 許公使의 동린. l될 29일의 .공준피 의하먼 광서 l3널

의 담관이 아무린 견른이 없었기 때준에 여리가지 사긴이 발생하

인 를 대표를 파천하여 다시 담판하기 바란피는 기록이 있다.

이 내용은 모두 중국이 칸도 담판출 다시 찰 의사가 있었음을

증멍한다. 그리고. 출트.석을외 二熱에 관해서는 그 긍른에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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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언류이 없다. 즉 건글의 의의로 토릴 흥토 .석을4 조사가

쓸나지 않았다는 것이 아인다. s. 善濯漆程 제1조의 의의도 4

두살 정계비로써 .장래 찰계의 기초로 할 것을 명백히 하였으며

중국은 여리가지로 변명하여 l3 년의 감계윤 들어 무산 이하는

이미 국경이 견정친 것 처럼 주강하나 견코 승인할 수 없다.

(io) 한국의 이씨조선은 경원의 대만치방에서 발상한 것은 역사

j.L의 사간이다. 리에 차차 남하하없다 할지할도 그 강북 일대를

이씨의 판트에 들어 간 것은 명백하다. 중국이 개국하여 女其부

라을 정즉한 바 있으나 그 목적은 그 인민출 출경지방으로 이동

A.7.리는데 를과린고 그 ?치근 버리고 를보지 많압음은 역사에

절백하다. 고러므로 중국 징부가 이 征繼으로써 두만강 북록이

모두 그 관도간에 를어 찰다피. 할은 부찰하다 .

(ii) 훈출 .영고람 등은 증국에서 군관틀 두기는 했으나 두만강

곡즉의 지억이 이 에글에 그 주절벋위만리 글어 찰다고. 한 주

얼다. 그 보다 이전에 중국이 출출 부근에 토지를 조사하려 찰

때 이미 찰아하 근쪽에 ?루인이 집단 리주하고. 있 었 a 차경2

관찰사로부터 지길를 받아 ?報에 등7. 되어 있음을 보고 놀란적이

있다. 이것으료 보아료. 강즉 일대가 인찰부터 재척피지 많은 간

태로 있었고 중국 주절차리 있지 않았블이 령백하다 .

(i2) 영..고탑의 관병을 두만강안에 차천하여 屯所를 절릴한 것이

나, 간도릴타목노의 霧屋울 파괴했을 때 모두 중국이 철거시킨 것

은 간국의 항의에 의한 것이다. 이것은 출국이 한국의 절히를

얼마나 중시하였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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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3) 광서 출년에 치렇부사로 부터 돈차릴에 流琉비 월7t하는

地名출 조사 보고하기를 요청하였을 때 .그 최담은 f언딴 일대는

중국이 과거 부터 지띤을 부치피 못하줬다. 간민의 기록9 의하

면 r 무슨 둥리 J라』 고 되어 있었다. 이것은 중국이 스 스 로 ' . 그

때 청국식 지릴이 없있다는 릿을.표치하는 것이며 .간국은 이이

지명출 rt..부쳐 는았었다5 증거다. 즉 간도에 출국은 .지명 .&

부 치지 .q 았2 떠 통치권도 .미치지. 믓 하없다는 것이 . 명백4 4.(76)

..' .

2 . 중국의 주장
i.. ..

이상과. 같은 일본의 주장에 데하여 를국은 반박문을 조여차

으로 하여금 자성치 하여 일블에 보및다.. 그 내용은 다을과 찰

다.

川 강희의 論旨 및 를.핀의 고.핀에 경계 미겅이.라는 글이

얼다. 그리a 강최 5o 1ii의 유지와 목극등의 를文에는 査迎의

小사가 있어s . 이. 기록은 편코 경계획를이라천 할 수.. ?다.

(2) 조핀라천원중 할 사랑은 綠漆이라고 천고 要. 한 사한은

간란이라 하여 간계의 인할을 라진 것이 바니있으므로 출隋定弄

했출히가 없다. 승문천 古典리 치하및 목극등과 를행하여 등차한

조선관리는 ..통력인 수인 틀이고 다른 관리는 얼없으니 조설한리 sj

_ : = _ L - i _ . : _ _ _ . _ - -

(76) 漆圖治策 치두간린계인 PP.254 ~ 259

業姜進 전피서 pp. 147 ~ 177

작자인.상 .관북여 지도, 백산학보 제6 호
.

19 6 9 , p p . 1 5 9 ~ ) 7 8 .

- . 6 2 -



!4. #

. . .

치동정계선은 성림되지 않는다 찰 .

. 料 양국 경계는 鱗定의 .틀제로서 이 .에 비로소 획정된 것이

아리4. 비문의 r 서위압록 동위토문 J 이@ 말은 실로 중국주장의

. . 근거라 .

. .

料 일본이 주장하는 토는감은 송화강 리류의 황하찰강자다: ..

i6백산의 플은 그 서루에서 발원하는 것은 모두 』류하여 할루강

으 로 들어가고 등록에서 발원하는 것은 모두 동류하여 도문는에

글어 가고 북록에서 발펀하는 것은 모두 즉류하여 송화강에 들어

간다. .그린대 찰차合강자는 崙좌강의 일지류인 .고로 그 발원은

백두산 북루의 .등즉편에 있다 할지라도 그 흐르는 찰향은 북루이

다. 비문의 r 서위압루 동위토문 J이.한 말과 위치가 다르다. .

(5) 상유증의 내용은 두만강 방향만을 논하편 항의문과 찰으나

만주와 조선의 대채를 보면 r西崙朝綠 漆料崙中團 J이란 것이 2 L

금도 .랄 못된 점이 없다.. 할유의 r 自長燎東適流崙 J은 그 발원

처를 장하는 것이며 r向東商流入於海 J는. 하류의 入海撚를 랄하는

것이 다:

(6) 조선의 각종 고.도지는 모두 두만강으로써 경계로 하고 있

다. 조선차의 r 大小雨弄原有天經土門?E J이란 . 글은 이것과 부합천

다. z .E 토문이 간 두만이다린

(7) 광f ii 널의 조선공글에 관하여

(가) 그 공문은 광서 i i 린 樹界 이전의 漆論.인 z s 4 fi

이주에는 이 쟁른이 일소되어 다시 다툴 일요가 됐다.

(나) 그 공문 내응에는 루가지 모글이 있다. 즉 r 土門i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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以淸禁民入居 J는 도문강북치 중국封禁地임을 승인한 것이다.

즉 r土門撚撚?漆韓圖之地 J라고 하는 것이 모순의 친째다 .

r근널避禁의 解池가 지찰관의 책임 J이할 컷은 한국빈의

醫禁越藝의 란못을 자인하는 것이나 3r. r以理邦之民 居弊

t之地 何不可之有 J라고 한 것은 모순의 들께다 .

(e) 이중하가 광서 ll 년에 도글이 두할과 통일한 강이 아r

을 주장하지 않았음은 4글강이 길림 릴계임이 를험없기 때들이고

피참도에 도문의 界만를 명기하였음은 이 때룰이다. 광서 )3릴.

의 할판때에 무간 이하의 도글강 하류플 조사하지 많간음은 ll린

.찰찰의 견과였다. 그 때 이증하가 두만강이 겅7.j임출 인린y 깃

이 명백하며 출印圖는 린로 이 사실출 중명하t 것이며 두만강 을

국경4로 간다는 기록이 없다고 할 수 없다.

(9) 명대에는 合차강을 흔등강이라고 라였고 토문이라 '하지 많

았다. 그러므로 全流誌에 있는 도글은 在인 정나라 漆.藍넌간치

장백산 북쪽의 한 지역이며 중한의 경계플 이루는 토들이 아니다 .

환인하면 全避誇의 료문은 .;.주 찰 한국이 주장하는 토글강이 아

니다. 토문. 주딴 .도문이 동일한 강이며 국경임출 나타내는 기록

은 찰다. (통글관지 .성경통피 .수도제강. 조신도지 .최전도선 .조설인

自 著 지리소식 .일본참모본부 만주치지 .동아동글최 만주지지 .零國

대차만주지 치 )

(io) 중국정부는 광식 l3년의 할판때 이를하가 장한 바와, 광

서 )i련의 피영식의 土門榮宜에서 말한 마o.j 따라, 조선의 군신

이 도글과 두만이 동일하다는 것과 도틀이 국경임을 인겅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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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사실을 알았으려 출리아춘의 주보는 이중하와 조선정부의 언

른 에 근거라고. 있으므조 근거없는 것이 아니다零

(ii) 찰서 i3인 할찰이 성안되었다는 것은 郵양국의 출撚問찰

記에 있는 바이피 料조핀장계사의 조회애 의하고 @광서 i3띤의

. sj
조 선장 출支 과 동 )4릴의 중국정주에 보낸 자글에 의할 뿐반

아니라 同業분 조딘 골신이 자유료히 견정하였으므로 유호한 것이

다.

(i2) 가. 치공사의 공문에 소여진 간도는 두만강의 飯紅地로서

.린늘 찰 일출경부가 침하는 두만강 북록의 지차을 외미하는 것이

아 니다. 7 증거는 광서 29 넌 이법유이 避聾局체 보린 ,중문를

에 가강지를 칭하여 란도라고 한 예차 있다. 內歸公使치 말에

r國門?c 間島介在中韓安界 J라고 한 것차 일치한다. 선후장정에 a .

고 란도의 가강지임출 명기하고 있다. 그러므료 간도는 곧 차강지

" l " .'i.강기 이극에 간도라 없다. 를 그 공문은 오린리 일본정

부차 주장하는 두말강이 양국 국린이 아니라는 설을 반증라기에

출출하 차 수

(i3) r禮綠 諸門二江漆崙天熊界@ 乃撚光誇十료準案 惡久未流 J

이라는 소위 未決출 도글강원의 小流의 미절을 말하는 것이떠

r출兩童撚 J의 중찰은 紅土 曆乙 2수의 강핀을 중감한다는 뜻이

다.

()4) 일본정부는 무슨 근거로서 션후장정이 두란강으로써 국경이

결정피었다는 것을 부인하며 중.한 앙즉은 언제 도들차이 아인

다른 하류로서 국경으로 하려고 데표를 파견하여 조사한 힐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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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다고 생라하는가 -?

(15) o] 씨조선은 고려의 편주에서 일어나서 복.조가 장시 알등에

.천거간 것은 사실이다: 알구은 지금의 r포세트 J로서 간도와는

전연 다를 를이다. 3. 도문강 북루의 출춘출 元代의 를국영토이

며 할치에.는 른선과 찰으로써 국경으로 징간 사실이 있다. 청조

치 7.됐지는 익.다힌 곧 지금의 돈화철으로서 간도와를 2 백여리

sl. ll 릴어지지 않았고 4도가 중국치 및토임은 를림얼는 일이다.

정조가 차이객 등지글 차복한 것은 .감국이 올국를 찰제 병할인

諒으로써 간도가 를국영토임은 의심의 씨지가 a(3. 그 정복의 즉

좌은 인빈 출 얻기 위한 것이고 토지를 점핀하기 위한 것이 아니

라는 것은 억설이다 .

(i6) 與京以束 도를강 이즉을.전부 봉금지익으로 言.1.7L ll 조의

堅訓 라 보드라도 친4 할부에 封禁한 사실이 많다.

춘춘과 명고탑에 군찰은 구둔시켜 매년 군싱을 베출고. 도글강

.4s.출 撚民들이 수협장으고 힌. 린실은 고전에 기루 되어 있으므로

z 지장이 .@ 국의 주결에 속하있출은 상백하다 .

(i/) 핀인의 절간은 출치 9널애 있은 복한려 데.총년 이후이며.

증피부사의 조최문에 r 킨림과 조션은 원래 도른강수로서 경계3 .

했다 J고 하였음을 보아도 데쥬널 이전에는 간국인의 될간이 없었

는 를 알 수 있으며 도문강으로서 국경으로 하여 중즉이 업격히

봉금을 해찰다 .?..

(i8) z본이 보린 공윤에서 남간 .찰국찬리가 지절을 발급하였 다

는 것은 전글에 불카하으.' 민을 수 없다.



(i9) 두만강 북즉이 청구잉트라는 것은 차백하리 강린」.l 屯璉을

절치하여 강올 건너는 깃출 금?:한 것은 우리 국깅출 7.키 기 위

한 것이다차 이것은 .주권행사를 하됐바는 즘거다. ?&a; 'A"\ (-\ i]

리주하는 자가 있으면 한국에서 수시로 간리를 파핀하여 통보긴

것은 먼저 조회에서 간힌 바차 같으므로 간국의 할익라피 블 수

없다. 숭덕 4 년 oj래로 찬.7 6漆의 .찬리가 됐4 찬 사핀.이

2 6 건이나 되며 만약 두나라 린민이 집근計면 피차 a섭의 간편

이 더욱 많아지고 한국이 번거룹라 천 것이기 매들에 그t.채 한

것이다. 이것은 속방인을 구를하기 인한 것사지 한국의 인.리를

존중한 것이 아니다 .

(2o) 八綠通恣와 흔출책보에 붕금채포의 중지로서 기제친 것은

포이찰도하 이북에 않이 있다. 이것출 보아도 어치 漆漆이 謙있

다고 하됐를가 ? 5 란도가 중국의 封禁採補7 를지였다는 것울

(x)
추만할 수 있으며 그래식 주권이 미린다고 한 .수 있다.

일본은 .여사적 사핀과 한국이 ?장해 오및. 이를치 및차하인 주

장하였음을 알 수 &다. 그러나 중국은 로문찰은 근 두만강이라

고 주장하는 등시에 백두산 정계비.. 지.체를 부?-sj.-a. 1887 린의.

정 해 감게할찰에서 무간 이하의 두만강으로서 국경으로 정하였음를

기정사린인 것처릴 주장하였다 囑 .

증일 두 나라에서토 간도글 중심한 논의가 小속될 존 회의는

공전을 거듭하였 다 .

(f) 熊理治鑛 펀패(1 PP.259, ~ 2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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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된 간도협약의 해결

이상과 찰이 일본은 간도가 한국소유라는 것블 주장하여 오라가

) 9 o 9 년 2 월 6일에 중국에 대하여 r東三찰六案 J을 제시하였다출

이 동삼성 6안이라는 것은

川 漆漆의 템행신인 신법(신민를-범고글) 철도 부설권 문제

(2) 대식.a-영구간의 지선 부션권 글제

(3) 경봉결도를 봉천성 밑까지 얼장하는 문제

料 무순파 연대 탄광의 채굴권 문제

(5) 인봉선 연만의 광무권 문제

(6) 간도 귀속문제 등인 것이 다.

이것은 일본이 일로전겡 후에 치륙정피이란 이름 밑에 만주침략

을 위해 제기한 것이었다 .

l 9 o 9 린 2 될 1o일에 일본출사 찰集流彦吉과 중국의 외부시 차

梁敦産 사이예 이 등찰성 6안을 대..L에 를고 회담을 하게 피있다 .

" 양자간의 회람 내용을 살적 보면 일분이 리치한 내막으로써

간도 문제를 다루었는가를 알 수 있다 .

제1차 회담시에 중국 대표가 r 나 게인 리편으로서 를는치 중

국이 무순 탄장 문제메 관하며 정화적으로 할의에 를할 것 같으

면 리국은 연길 (간도)을 증국 엉토로 인정할 것인가? J라고 한

데 대하여 일본대표4 r 중국이 무순 탄장 문제에서 양보.한다던

우리나라도 언길춘제에 대하? 양보할 것이다. 그러나 영토권외

리를 문제에 관하여서는 근출글게이므로 일본은 린중히 고려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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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며 일시에 즉결할 수는 없다J(76)라고 조삼스린 대차가 .識환괴

었다.

이것을 보면 일본은 대륙에의 침략을 극력 주진하기 위하여 란

도문게를 동장성 6안t 다른 5안과 .惡찰조건으로 홍정하려 한 의

도가 병백히 나타나는 것이다 .

NI l차 할판의 견과를 를集院 공사가 일본 정부에 보고하였드니

일본 .정부는 다시 출릴을 내려 중국이 다른 5안에 앙보하 거딘

일본도 란도영유권을 포기하도록 하였다 .

l9 o 9 년 2 될 )7 일 부터 게시천 제2차 최담에서 일본 정부는

r어제 본국정부로 부터의 회전에 중국이 다른 른제에 융통성 있

는 찰법을 강구할 것 같으면 일본흔 간도지방에 있어서 중국의

영토권을 인정하는 것이라 하었으니 귀대신은 이 뜻을 잘 이해하

고 간의하기를 바한다 J고 하였다. 이에 증국 대표는 r 간도지방

은 원래 중국영토인차...... 이제 귀국이 를국영토임을 인정하니 심

히 만갑다 J(79)고 대할하였 다.

그리고. 다른 광업권른계 반광권른제 및 철도권 글제른 논의하었 .

는차 중국이 이 문차들메 대.차여 양보를 하지 .않게 되었다. 일

본 대표는 이에 격분하여 r일? 이 간도때 대한 를국의 영토권을

인정한 것은 를 앙보다 . 그린데 귀대신은 다른 며러 문제에 대

(78) 조業坐 저 펀체서 재2 절 앙돈언여 이집원언긴 담찰

p p . 2 2 2 ~ 2 3 4 )

(79) 조姜坐 저 전계서 제2 절 일본승인인길계 중국영7 p . 2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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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조금도 .양보를 하지 아니하니 대단히 곤란하다 J z 하였다.

.lwl 증국 대표는 r우리는 간료글제를 중요시하고 있다. 귀정부

가 영f철출 인정하였c.니 한국인 제판권 마저 중국에 귀속함을

인정하.Q 완친하다. 이 문제가 칼 해견피면 그 밖의 문터에 대

하여서는 우리 정부와 헙의하여 앙보하?록 .해보겠다 JU-2- 4

당하인 다7 :

)9o9편. 3필 l일. 부터 제3차 회담이 시차되었다. 이 .때

일출 대표는 r간도의 영유절에 대하여 일찰이 른 앙보를 한 것

이나 간5에 천는 간국인차 재4권은 일본이 스유차여차 한다J로

하고 이어서 , r......중국이 이 .재찰괼울 양보하지 아니라면 이디

양보한 엉토핀. 문제를 철리하절다 Ja 하였다. 이에 중국대료는

r귀국7. 를 양보라고 하지計는 원해 영토권은 를국".l 속한 것인

데 귀차이 터무터 .없는 주장출. 하고 .있출 것이4...... 엉토권을

인정하핀서 거기에 경찰시를 설릴하? 자찰절출 支유l다면 중국치

등 치절은 침해하는 것이 되니 히학할 수 a 다J3. 하였차. ;L리

나 일본은 그 경찰은 사법경같이치 견a. 중국치 템정인출 침해하

기 위핀 그런 것은 .아니라고 는장하였다. (8i)

o)s) 心이 일본대표 를漆燎彦출 카 중국때표 梁敦彦 사이에 세차

레에 걸친 피담을 통하여 를국은 및본에 간도글제만 유리하게 처

리되면 다른 문제를 양보하기로 하여 대체적인 합의를 보게 피었

/ - - ; - . - r - . #

(ao) 조業坐 저 천계서 p.22 8

(8i) 王姜生 저 전치서 인는요구면길설영사 급 재판경찰를 p.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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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l9o9 년 8 필 l7일대 드디머 중국정부는 일본에 간도에 있는

한국인의 제관권을 인린하고 영사관과 겅찰서의 설치도 인정하는치

이르릿다. 를른 동삼성 6만줌 칸도문제를 제외한 다른 5 안에 관

하여서도 를국출 일본에 양보하게 피었다 .

T.래서 l9o9넌 9 일 4 일에 麥集流臺吉 과 梁練彦사이에 7 재a T

로 친 도를차한를계무조관 (찰명 간도힙약 )이. 체견되었다. 그 내

응중 간도 귀즉문제예 판한 조찰을 보면 그 7EI l조에 r 일 7중양

국정부는 도글강출 중 .한국경스로 하며 강일지방에시는 정계비를

기점고로 하여 f을수로.7i 약즉의 경계로 찰 것믈 약겅한다 J라고

규정하였다 .

(82)
이 이외로 차부지開設, 일본영사관의 설차 및 한인

의 토지 , 가곡소쥬핀 등 을 규겅하였다. 동시에 일본이 간도문제와

등시에 제사한 다른 를상성 를안은 른두가 는즉의 앙보로써 일본

이 이권출 할리헤 간다. 찬언하면 면본이 간도領有撚차 다른 5

딘을 를환한 것이다 .

(82) 국최도서관 편 구한말조약위잔 중권 P . 2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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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찰 국 제 법적고찰

제 ) 절 간도협약의 불법성문제

같도협약은 한국이 일본에 템합되기 l 년진인 )9o9널에 체견되

어 그 제)조에서 중국영토로 꺼속함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

찬도협약은 여러면에서 적법성을 터고 있지 못하는치 그 를요간

검은 다응과 같다.

첫제로 한중간의 국경출겡를 를일간에서 &B절하였다는 점이다 .

국경찰차을 해견하려면 할사국간에/j 어터간 릴배이친. 직접 해견하

든지 그렇지 출으먼 국제사법재판스에서 해견하든지 하여야 한다.

그런치 이 긴.도협약은 전자도 아니고 추자도 아닌 간할에 의하여

일할 증견7 키 점이 문게가 되는 것이f.

4 4도문제의 해견에 있어서 일본이 참여라게 된데 대4여는

다음치 경우출 생각한 수 있다. 즉 l9o5린 ll월 l7일에 체

결한 소위 을사보호조약에 근거한다는 것이다. 이 조약으로 인하

여 일본이 할위해 간 외를권의 성격이 어때한 린인가가 문제된다 .

이 조약 제2조에 r......출추에 일분정부의 중개를 거a 지 많고

찰국은. 국제직 성질을 가지는 어떠한 조약이냐 약속을 하지 못한

4 J U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어떠한 조약이나 약今을

할 권리는 한국 정부가 갖되 일본의 중계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a3) 국회도서관 편 전계서 p .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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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일본이 한국을 병할하기 위하여 한국의 외를딘을 세한한 것

은 정치적 차원에서의 해석이바. 그러나 이 조항이 법적차원애서

.한국의 외.a핀을 랄취한 것이라고 리석한 수는 없다. 다만 한국

의 외添권에 일본이 상당한 제약을 가한 것만은 사실이다 燎

이 뿐만 아니라 동조약 제i조에 r 일본정부는 재東京외무설출 경

유하여 금후에 한국이 외국에 대하는 관계 및 사무를 감리 . 지위

랄 것이라JUU . 규정하므로써 한국의 구체적인 외.漆漆섭 권마저

발치해 칸다. 그러나 이 외교절의 감리 및 지위는 일본의 강리

나 지취를 를으먼서E 어 디까지나 간국이 외교권을 갖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관언하면 이리한 규겅으로 일본이 외교핀을 스 .스

로 템사한다거나 감리와 지휘를 떠나서 간국의 영토를 제3국에

넘적 주는 것 같은 영료처분권까지 가진 .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릴데도 불구하고 간도협약을 통하여 간도지방을

중국와 영토로 인정해 준 사실은 일본으로서 및을 수 없는 불.찰

행위글 자행한 것이다 .

나아가피 일본은 을사조약 제l조에시 r 일본국의 외교대료자 딪

영사는 외국에 었리서의 간국의 臣民 및 이익을 보호한 것 J이라

친고 제2조에서 r일4국 린부는 한국과 타국란데 현존하는 조약

의 실행을 완수하는 임무에 당한다 J (B) a 규겅하였다.

이러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간도를 중국에 념피 주므로써 일본은

(B<) 국최도서관 편 전계서 p . 7 7

(85) 통 J.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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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도에 있는 한국인의 이'.을 포.구하고. 함차다 .
U-i'.)3. 1712 4

i, 에.한출간에. 체결찰 백두산정계조약출 실릴차피 않고 諒지.차 인

버린다. .

..' '1904린.. 8 필 22 일치 치결한 .한일외를..4피.문 출.빙에 t한 협정

서차 동널 l2월2일에 체견간 외교고.글. t 빙릴약에서도 외교고를

은 rs.교인 관한 사무에 의긴출 개진하는 것J? r외교만편의 심

의업안J하는인 그치고 있다!86)

다만;;일찰.은 이 간도템약글 통하어 대즉t 침학하피 위한 교환

조.건.9.로』 .블.템지억인 ...간도찰 이용한 것t데 한?은 # 를 도저히

출안한 수 a를?것이인. ÷... .. .

들해로 구국과 일출이 간z를.?을 인결한 l9o 9 년리 한국으로서

는 .이 는악이 t번걱이.7 z국에 지대한 는해를 끼피근 사신이라

고 관단하면 서s . 일본이나 줌국에 항리 s.근 만대를 는만간 처지

애 있지 출하流다. 그것은 철본이 한국의 각 는아에 고출겅치출

하면서 경찰인차 외교권. 심지어 사법및아지 란4례 간 위였기 때

문이다, 그러므로 이 는z협하은 o를이 를의하치 및고 반대한

것으로 해식할 수 및.피. 따라서 동 조약은 D즉를 구今찰 수 없

는 것이다 수

; ,4 째로 한국은 간도험약을 체견간 일본측 천권린표를 전권대료로

서 인정한 사실이 없다. 이 때 일본은 간국영토를 처분하면서

출.漆誇彦吉이란 자를 천권에 임명린고 이 출集院이 .간도?약에 조

一 i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f ~ ÷

(86) 국회도서관 편
외문출판사 편 를를긴 계는'11 1963.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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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였는매 이 漆業院은 한국E부로 부터 전절대표로서 동의받출만

4 아무런 t라도 없이 조인하a. 만 것이다.. 주나라 사?에서

Nl3국의 f5를 당사국의 관여나 등의 없이 치분간 이 간도협약

은 간t히 를법적인 것이다 .

7l 2 절.. 간도협 약의 무료

.. ..

간도림약이 블법이라는 것을 전절에서 주차하였거니와 여러 국제

.적인. 선련이나 조약에서도 이미 간도협약이. 부효란 것이 규멍피어

있다.

l . 카이르선언 및 포츠할 설언

l943 린 ll 될 2 7일에 미영를 3.개국 수뇌가 카이로에서

다음과 찰은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 선언에서는 r 미영중 3 대국

의 목적은...... 그리고 만주.대만.. 템호 게도등 일분국이 중국인으

로 부터 盜取한 모든 지역블 중국에 반환?는데 있다. 일출국은

폭적 및 강을애 의하여 掠漆한 기타 모든'..지억으로 부터 구축천

다 J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l945 린 7 일 26일의 키영중 (동널 8일.8일에 소도 가

입) 3게국은 포츠할 핀언을 발표하였다. 이 를츠담 선언의 제

8 항에서 r 카이로 선언의. .료항은 이템피어야 하며 要. 일본국의

주핀은 본주. 출해도 .구주 및 사국 그리고 우리들이 견정하는 제

소도에 국한된다 J'라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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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카이로 신언이나 료츠딴 선언은 참가국만에 ,.를력 을 7 친다

고 하c으나 일본은 )945년 8필 )4일애 무조건 항근함으로씨

이 선언을 수학하였고 s. 동년 9될. 2일의 항복문서에서 이 선

언들 을 수학한다고 절기하였기 때문에 일본도 이 두 선언에 구今

을 받게 된 것이다 .

카이로 선언4 가운치치 r만주.......등 일본이 증국인으로 부터

도 위할 모든 지역을 중국에 반찰함 J을 연찰국의 득적t로 삼았는

치 이천은 l895년의 증일전쟁 이후때 일찰이 를국 대륙으로 "l

국주의적 침략정책출 씨Jj 할취한 모든 것임이 명백하4수 그 리고

이 선인문 가출데 계속하여 r ..... . 일분국른 폭력 및 강복에 의

하여 약취찰 기타 7든 지역른로 부터 구축J된다고 하였카. a .

취한 지역을 중국에 반찰할 뿐만 마니라 즉력과 강욕c료 약취한

지역에서 구축됨으로세 일본은 l895 널 이전의 상태로 되를아 가

지 않으면 반천다 .

그렇다인 일본) 록력차 차욕에 의하어 한치한 로른 중국의 지

역을 내어 는은 때는 이 포든 지역을 할취하기 위하여 차를로

바친 간도도 19o9 년 이천의 상태로 만환라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찰사국들은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펀인에 위만하는 것이라

고 찰할 수 있다.

2 . 산.프란시스코 조약과 중일평차조약에의 위반

일본 은 19 5 1 년 9필 8일에 면합국파 산.프란시스코데서 평

.차조약을 체결하였고 i952 년 4될 28일에 중국과도 경차조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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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결하여 전겡상태를 종견시린다. 산 .프란시스코 조차 차]o조라

를일절차조 약 제5조에는 r......일본은 'i9oi 년 9월 ÷일에 북림

에서 체결한 적출의정서와 모든 부즉서 .각서 및 문서의 규정c .

로 인하여 획득한 모든 이득라 특권출 포함하는 중국에 있어서치

특수찬 권라 및 이익을 포기합에 동의한다J고 규겅하고 할다.

이 산 .프한피초코 대일및차조약 치lo조와 중일평화출약 제로 초

에 규정간 바에 따라, 일본은 )e95년의 출일전천 이루 부터

l 9 4 5 널의 종전까지 사이에 할리간 중국의 모든 영토와 특권 및

이익을 를국정부에 반할하지 많으면 만되었고 要. 사실상으로 반간

하였다.

그리고 중일평화조약 제4조애는 중일 양국은 전쟁의 결과로서

) 9 4 l 년 )2천 9 일 ":전데 체절한 모든 조약 .협약 및 림정을

무료 (null and. void.) 로 한다 J고 규정하였다. "1 ri94l '-,b

l2 일 9 일 이전 J이란 표린은 일본이 중국에 대하여 침략적 및

위를 간 체로부터 시작하여 태정양대천이 찰발한 때까기의 전기간

근 틀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기간에 체견한 모든 r조약.협약

임 향정 J출 일본은 주호로 할 것에 동의하초록 강요피어 있다.

이 기간에 체견한 모든 조약은 3대국이 카이로에서 할힌 바, 폭

력과 강욕에 치하여 할취관 이권이며 특권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령기 때쿤에 증국은 이 조항을 일본에게 강요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간도협약도 l94l 변 )2월 9 일 이전에 체견한 중일간

의 조약이기 때문에 절연적으로 무호 (null and. vold)로 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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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 #찬간 ?니라 o. 간도찰를은발&"j .중국에 대하모든

특절과 이권을 폭력과 강욕4로 할리하? 리한.하나의 제를로서

간출간.4 進鱗이 기 를문에7 ?를히 일분이 간고귀즉문제에 리어들기

이전의 . 상태로 루리피어計 .하는 것이?零

그리나 간도문제가 한중 국정문제로 아직까지 ÷재인되지 많a 었

다는 사신로서 소위 .l9o9 년의. 간도치 약이 3U.a-' 4 초4.게 존 속

하고. 있늘 깃이라괴. 주장찰 수는 없는 것이다. 간도협 약이 유료

하다고 하리면 산 .프한시스코 차? 정화조"f '11 10조와 중일# 침

차조약 제4조 및 제i조에 위반되 니 할이다. 그리고 중국이 .리
.

간도는제를 스는로 l9o9 린 이친의 구태로 今귀시 ?.7l 많으만...일

본에. 대하여 적용시리 똑 같은 인리를 한국에 는 적용시키지. 4 니

하고. .오히려 외먼하는 젼차가 되며 연할국은 대일 청차4약 f '

lo 조를 출이행하는 것이 피는 것이다.

NI 3 결 토글강선과 텍마흔선의 미고

l914 년에 영국차 西f사이리서 체절한 英諒 심라조약 (simla

' Treaty) 은 출일 간도협약과 유.사한 점이 있다. 이 심하료약은

.인도출 템할한 영국과 중국의 일속지인 서장사이에서 중국의 영s

일부글 영국(인도) 에 넘겨 주도록 규정하였다. 침차국가와 피침

차국가 사이에서 제3국의 영로를 그 제3국의 관여나 동의 없이

처를한 내출이 한를 국경분쟁의 요스차 근사하 다출

i959넌 l될 2 3 일에 주은래가 네루에게 보린 서한에서 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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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조약은 블법적인 것이피고 지력한 바 있는데 그 요지는 작음과

같 다. r 맥마촌 t 를 T국의 서장지찰을. 침랴하려는 엉국의 산물

이었고 要.한 우리는 그것이 찰발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誇는다 J

그리고 주은래는. 이어서 r우리는 맥마출 선울 규겅한 서장터표인

롱.친.사트라 (Long Cben Shatra)를 펀권대표로 인정해 준 사

실이 없다 J(B7) 고 하였다.

이 백바혼 (McMahon),선과 토출강은 근사한 사리로 들 는 있

다. 영국과 서장 사이에시 책정한 국경.실인 력마촌 선은 중국이

생긱.하는 中燎간꼭 칸레적인 국경린 보? 필설 중국 T으로 들어

.가. 있다는 점과, 일본파 중국 사이에서 치릴한 국경선인. 두만강선

은 한국이 생각하는 토문강선 보다 필편 .한국 즉으로 들어 와

있다는 점이 그것이차. 찰지 영국은 침학정책의 일환으로 액마혼

선울 외부로 얼장시린데 반하여 일본은 침학정책의 일간으로 한중

7 경 선을 내부로 촉소시천다는 차이가 있을 찰이다. 즉 를공이

오글 찰에 와서 인도에 데하여 주장하는 간기 저:찰은 할국". 중국

에 데하인 주장할 수 있는 마로 그 理論인 것이라고 한다던 상

당히 출미 있는 인이라 차지 많을 수 없? .

. f ~ f 4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 . -

(87) Prancie Wateon, The Prontiers of Ohing, P r e A r i c k

A . Praeger, Me w Tork, 1966,

국피도서찬보 제5호 강상운 논문 증인국경분겡의 역찬천 3

찰 p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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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절 간도 궈를문제와 분린의 再避글재

이 간도문제를 정당하게 해견하기 위하여서는 두가지의 발설이

있을 수 있다. 그 하나는 진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간도협약은

이미 무료가 되었으므로 간도험차 체견이전의 분정상태로 회복시켜

서 한중이 직접 귀속문제를 다루더야 하는 린이다. 다른 .한 방

법은 치6절에서 논급하겠다 .

일본은 간도리 영조.권에 대하피서는 제3국이 있으므로 이 간도지

역이 어떻치 치리되됐및 간에 결과적으로 일출애 유리해지기만 하

면 정동을 jf할 수 있었및 것이다 .

인본이 전력을 기우려 만주차 중국대즉을 향해 침략해 들어 갈

때 어떻게 하면 광활한 만주를 범할할 수 있고 중국레 침입할

수 있을 것인가가 중터.한 문재였지 협소한 일지역인 간도가 그컬

게 욕심을 띤으키게 하지는 않았다. 리구나 간도를 치생시린다면

3 7lj 의 칠도선 부설귄r 3차의 광산채굴권출 류한 전만주가 일본

예시 팅할절 직전에 있및.피 診을가? 이차 찰은 유리한 차상을

눈 할에 글은 일본이 ..친도를 를요시 않은 할은 템사치 해치친다 .

만일cij 간도가 일본의 찰가출의 영토였다던 ;L 찰시 일분이 _ Z .

렇게 쉽사리 해견하지 않만으리라는 것을 우리는 찰 알고 있다.

고것은 일본이 오늘 찰 유구 .차태 .천도 열도 등지에서 심각한

영토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사신출 보아도 찰 알 수 있다.

하여간 찰도협약은 이미 무료가 피었으므로 우리는 간도 귀속문

계를 간도 협약에서는 구e 수 없고 19o9널 이전의 영토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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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칸한 .를쟁이 띤린그 찰상=상라로. 최복사키는 동시에 한출 두나

라 사이에서 새로이 업격한 협상 끝에 정람하치 .리절시켜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이다. . . ... . ...

.4 . .. . . ..

Nl5 절 백주산 .겅계비의 할를성출제

. . ..~ 5f ~. .. ...

린절에서 딘급한 바와 같이 간도헙약.은 .이마 간로를속문제를 규

.울할 만한 아?할.근거 G 없다. .초초지 ..간도위측룰제를.해고하기

위찬 근피는 l7)2 년에 한출간에서 새운 백주할정계극문. :는이 4 .

간도의 귀속를제를 결정하기 위한 역사상의 근씨는 아. 백두산절

계비를 제외하면 아무라서도 구할 準 :없다. 증국은 1887"[(4

한증 두 나라가 정식으트 대표를 파천하여 를판제 찰 릴해감피..당

판예서 茂雌 이하의 두만강이 .주경선보로서 확릴펀 것이라고 f 장

하나 이린은 사실글 의곡하고 있를 流이다. 록, 정해감계담판시.애

간국터표는 주만강 차류의 sc소氷로서 국찰선으로 하고 중국대표는

두딴강 차류천 淸乙水로서 국경선으료 .하자고 .논쟁한 샤실이 있다출

이 사실을 두고 를국은 찰국대표 .이.중하가 두만강 .상류 중의 하
.

나인 를료수를 주잠하게 펀 것은 를토수의 하류인 무간이하a 두

만강출 앙국의 극경 하천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었다 .

정해감계할판시에는 제3 장 제4걸에서. .언급한 바차..찰이 이중하

대표가 흥료수설 올 주장4 것 만은 사실이 다,그 찰시중국의 .한국에

대간 간섭온 날로 설해 찰으므로 이증하 대표는 블정들한 4)찰에

서 도저히 정당할 결과를 초래할 수 없을 것을 깨달았다. 4.래

- - 8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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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는 중출이 주장하는 ? 에 대하여 별다른 찰의플 하지 많고

를극이 도저히 동의하지 . 않을 홍토수를 주장하였다 .

이 촌토수설에 중국이 동의하지 않할기 때문에 그 당시 피담은

유산이 되z 한았딘 것이다. 그 찰단 아니라 이 정해감계할판의

결과로서 아무린 합좌문서도 남기지 않았다. 설사 그 당시 향의

가 이루어지고 어던 령태의 협정이 이루어誰다 하더라도 그것은

엄연한 불평들 조약인 릿 이다. 그 불절둥 조약은 로늘 찰 중공

이..年즉.에 대하여 과.거의 모든 증소국겅조약이 출절등조약이 B ..E

T호라고 T강하?.. ..있는 바로 그 논리대로 우리는 무료를 주장할

. 수 있을 것치다 .

..7 .Q만 아#간 정리감계할판 루에 간국장부는 정식으로 증국정

(M)
. : .리f.l 정?찰? 담판은 모두 무효라고. 통고하였딘 것이다聲

. 그리고 천사찰의 존재로서 간도문제를 규출할 유일한 근기는 앞

서 .말한 l7l2 린의 ?수간겅계비인데 그 정계비에는 r동위토글 J

이라고 규.U.H 송화강의 일상류인 토문강으로서 국겅을 책겅하없

.. .으터 긴트7 찰연히 한국영토인 것이다. 1885 널과 l887 널의

감계.담박에.서 .L는 찰에도 중국은 토문강이란 것은 곧 두만강이 지

.. 글.인강 아닌 다른 강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차

;l .틀찰 마니라 간국이 주장하는 그러한 토문강은 실제로 른재

. .. 하고 및지. 8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에 중국에서 발간천 서적에

는 .배두간를계비애 기록된 바로 그 토틀강이 실제로 존재하고 띤

(8? 본춘 치3장 "lj 4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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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명기하고. 있다.

(B9)

치를절 간도의 극제법적 지리

란도지역? 찰군조선 .고구려 .발해를 출하여 간국의 염토였으나

고려시대치 와서 몇차리예 걸친 겅복이 있은 이외에는 여편족의

생활근거지로 찰아 있었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보아서 직긴 이

지억을 출치간 적이 없으나 다반 그들의 세력템위今에 포향시켜

온 시라는 曆대와 誇 대 분이U.&0)

침대에 와서는 그 조상치 발상지가 때두산 부근이라 하여 이

지역을 를시하였지마는 주권이 실질적으로 이치지는 못하였다
.

l7 세기 초 반기부터 이 지역을 무인지대로 하여 한즉과의. 사이라''

간출지대로 하었다. 이 완를지대가 되기 전에는 올량합 (여친의

일족) 족이 거주하고 있었으나 이들은 하나의 국가집단으로 있은

것이 아니라 무편서한 종즉상리로서 린찰하고 있띤다 .

그리나 완를지대가 된 후로 부터 때두산 정계비골 /하운 때까지

이 지역은 국제법상 r무주지 J라고 할 수는 없으나 r소속출린 J

의 지역이었다. 좌 그러냐 하면 간충지대로 성럽시킬 때 한국과

를국의 주절이 이 지역에 실질적으로 미치지 많았으며 한찰 두

(89) 程光裕 펀 중국역사 지도집 (2) 증화문라출찰사업위원피

민국 4 4 널 p . 8 5

(?o) 등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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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는 는등히 무인지데료./ 유4하려고 노력해 찰고 무인지 대.z

딴들때 한를 두.나라는. 조상의 발상지란 공통점을 들인 성림시천

기 때윤이다.

그 후 .l7l2년? .세운 때주산정계비로 .인하여 토글강 이찰지역

인 한도가 한국영토로 형식상 차정피있다. 그 까천은 백를산경계

비른 그 자체도 ..찰.나의 인연한 조약극기 치른이다. 이 조약글에

4거차여 한?-6- ,'86.0천에 이미 한국인 을 간도에 이주시 켜 농사

를 친게 _장??였으며.;호적부를 지적부를 란들어 설효적인 주권행

사글 하a도며 .차지를 개칙하여 윽토로 단등었다를

.t국은 l882 넌에 비른스. 간47 한국및토가 아니라 증극영토라

고 주장구여 한국..? .항..피를 .하쟈i .적a 다.

D)7l

극 정부가
11*11 tt-W U U '?U-"1초다UajaiU-E -r,a.U;i-

주사하고 없를 뿐간 아인차 택두산겅 계비-조박 .에도 토誇강 ".-d-

의. 간도가 한극 차으료 규정라고 있다』. 하였다. 이에서 한증

두나라 사이.4.l서는 영토.분천이 어 만 깃이다. 그러으로 이 간

도는 한를간의 .r린속7띤 J으로씨 분겡피역으료 참피해 있은 릿이

지 견코 증국영로로서 결정편 릿이 아인다 .



결 톤

한중 두 나라 사이의 영토분젱의 데상지인 완충지대로서 존채린

識얼 약 찰o,ooo정출키로미터에 걸친 광활한 지역이핀다. .여기

에다 4 리 한국의 .4징으로 삼호 있는 백두산마저 증국은 명토 걱

야 심을 품고 분겡울 야기시켜 찰면 깃이다. 그러으로 한중간의

영토분겡지역온 편의상 세개로 나눌 수 있는데 칫째로 압록강과

봉황4사이의 서간도지역이며 를때로 백두4이며 세 째로 두단강 건

너결의 북간도지역인 것이다 .

7릴치 이 세 지역의 귀속른.7.l글 규출하는 유일한 조구은

l7l2널의 백두산정계비를인 것이다 출 .

그러나 를국를 이 차역의 귀속존제를 규정한 근거로서 여 러가지

를 얼거하고 있다.

첫패초 중국은 l7l l년의 장최게 論旨로써 백두산을 증국피 린

임시친 조치라고 주장한다. 영료분쟁출.. 인방적린핀할으로써 해결지

을 수 .없는 것이므로 이 z거는 .구리로서 수찰할 수 없는 것이

다..... .

들 때르 중국은 l887년의 정해감계담찰에서 한국대표인 이중하가

주할강 상류인 촌토수와 석을수에 한하여 논의하였으딘로 무산이 하

의 두딴강은 7 체 이미 한출 양국의 국정션으4 결정되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정해감치할관도 아무린 결할을 보지 못한 담

.판이있다차 그것은. 그 당시 회담이 아무린 형식 도는 협정을 남

기지 않았을 .룬할 아인라 그 후 한국정부가 .정해감치담찰에서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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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사실은 .및두 무효로 한다고 신언하였기 체글이 다수

이 인에 한중 두 나라는 중일간의 간도협약을 체결할 때w지

간도른제를 대상데 출고 분린을 계속하있으트로 정해감계담관에서

두딴강이 극피선으로 확정되있다는 중국측 이른이 성립될 수 없다

는 린은 自明한 것이 다 .

세째로 줌국은 l9o9 년에 증일간에서 체결할 간도림약이 간.z른

제글 결정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6장 재2 절에서 언급한

바와 찰이 카치로선언, J.츠당 린언 , 산 . 프한시스코대 및청화조약 등으

로 이 간도험약이 무료로 피있블이 증템되있.다. 그러프로 한중간

의 국경활쟁은 를일 간도협약에 의하여 구속및 z거가 없는'것 이

다. 오.2지 한중국정분램을 규출지을 수 있는 것은 l7 l 2널의

천를간경 계비G!j 새피진 r등위토금 서위압록 J이만 내공? 한중 양

구이 취한 실제적인 주권행사인 것z: 다.

상기의 한출국경분쟁의 세 지역은 각기 그 피리령태가 상이하게

피 어 있 다.

첫째로 서D도는 현재 중국영토로 되어 있다. 둘째로 때두산은

한중 두 나라가 그 정상출 양분하여 공평 히 스유하고 있 다 麗 .

세때로 복간도지역은 할은 분린경위를 거치 현재 중공의 영역내

에 들어 가 있으나 한민자치구로서 존재하고 있차.

(9i)
그 러나

l 9 o 9 년에 치결한 간도협약에 규정한 주간강 석을수로서 현재 경

체를 이주고 있는 것이 아인라 두인강 출토수로서 경계를 이루고

(91) 1968 널 비정널보 비정연구잡지사간, 1968- 출北 , p . l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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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카.

이러한 한신속에서 서언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찰이 지만 5 일

2 5 일에 중공은 l9o9린의 간도협약이 제대로 인천피고 있지 5를

다고 관단하여 현제의 債行 국경션인 출토수를 부정하고 란도협약

제 l조에 규정길 석을수가 국경린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있

다. 즉 중공은 식을수차 출토수 사이의 2 5 o 평 방키로미터가 중극

영로로 되어야 한다고 』!로이 주장하고 니선 깃이다 .

중찰은 l7l2면의 겅하비치 근거로 백두산을 요구한다릴 때주산

자채의 영유권 주장이 확실할 것리지 마는 이 정계미를 들고 나

오절. 즉간도지역이 출리한 인치에 찰이게 될리인까 이.l 보유하고

이미 무호가 괴어 버린 간도험약에 근거하여 염토권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으로 우리는 간도릴약이 이미 무호가 괴었다는

사실을 상기 제6 강의 근거로써 주장하는 등시에 백두산정제비를

근거료 하여 간도지역의 출바른 귀속을 주장해야 한다.

간도꼭역은 이 직두산정계비를의 r동위토윤 Jz 란 구질 뿐간 아

인라 그 기억은 역사걱사실차 결제적 .지리적 및 및적사실이 한극

영토임이 블덩한라도 출구하고 구한말의 정권이 斜際 의 긴출 찰고

있있먼 관계로 그 이상 [i 영유권을 주장하지 못한 채 인분의

대루정책의 희생등로서 제공피고 할 #깃이다. 그러나 2 차대전을

통하여 파괴된 국게질서 의 중건을 인해 강대국간에서 카이로선언과

출츠담신언을 행하였고 산 .프란시스코 대일평차조약 및 중일평화조

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러한 제신언과 조약은 오늘날의 국제질서 유

지를 인한 지침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 지칟이 치는 제선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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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에서 다행하게도 를인간도및%은 무호로 규정하었으.니 이 강내

국의 국제질서 치득의 신기운에 따차 우리는 인었던 우리의 .joj

린타(irredenta) 인 간도지역을 다시 찰기 인하여 모든 노력을

린주하어 야 할 .것미다 .

7 y 'ij 여기서 말하는 북간도의 및인는 백주간천지에서 출발하여

5를강과 (토퇴 .식f 및.곡7을 설치한 신도 포향) 老鈴嶺 산백

및 태청간백 이찰치 3 간l34피란키로미리리 치역을 말하는 릿이

다.
(K)

단지 이 복간도지력을 다시 찰기 위하여 주리가 l7l2년의 백

小 두산 정치비글 주장하게 피딘 우리의 상징으로 간고 었는 백두산이

중구업내에 들어 가제 되는 출리점이 있게 된다. 그러나 .j a:

두산의 영유될치 대하여 우리는 우리의 특수간 민족감정을 고려하

여 도 저 리 중를에 넘거 출 수 없는 깃이다. 이깃.은 중공이 인

도 에 대하여 히마라야산차 가라고출산에 데하여 를국인의 를수한

민즉감정을 고려하여 증국영토로 주장하고 있는 근거와 등일한 깃

이다.

이 백두산정계비의 내응을 묵살한다면 를차이 압록강과 봉차성

사.이의 서간도를 엉유한깃도 불법이 피는 린이니까 증국은 한중란

데 서간도마피 새로운 엉토분천의 대상지로 간드는 것이 필 것이

다.

그 러으로 우리는 이상에서 논증한 바 대로 백두산을 중국에 때

(p2) 외준글찰사 린 중인 절계른제 1 9 6 3 , P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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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긴 수 없는. 동시에 찬를도 다시 찾기 추.한 모든 노력을 차꺼
1

지 않아야 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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